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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 문)

1.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

거, 그리고 2024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중요 선거에서  투·개표관리의 적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

가 국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동안 선거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및 선거운동

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의혹은 투·개표관리 부분에 집중되고 있으

므로, 투·개표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그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3. SNS(유투브, 밴드 등)를 통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

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절차사무의 실시간 공유 및 신속한 전파로 선거사무의 효율

성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감시제도를 구축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각종 사건·사고를 적극으로 예방하며, 최적화된 개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

다.

3.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선거인은 그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한 후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

아 기표방법으로 투표를 한다(제146조, 제155조 제1항, 제157조 제1항).

4.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의 매세대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

까지 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제153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5. 개표사무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하는바(제172조 제1항),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73조).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명부시스템 및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운영 준비, 통

합명부시스템사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7.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는 통합명부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

전투표관리 소요인력을 사전 확보한다.

8. 투표관리관에 대한 교육사항은 투표관리관의 지위･역할･임무･책임, 어르신･장

애인 등 선거권자에 대한 투표안내요령,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를 반납한 거소투

표신고인과 귀국투표자의 투표 절차,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의 수령･보관･관리요

령 등이다. 

 9. 미국은 투표소 개폐시간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아

이오와주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버지니아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등 주

마다 상이하며 대체로 오전 6시 또는 8시에 개방하며 오후 6시 또는 9시에 폐쇄

한다. 투표시간과 관련하여 전체 60% 이상의 주가 피고용자가 임금상의 손해 없

이 또는 어떠한 불이익을 부과받지 않도록 투표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할애하도록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선거인이 투표당일 통상 거주

하는 투표구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을 일반투표라 한다.

10. 영국의 투표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15시간으로 한다. 모든 선거구

는 여러개의 투표구로 분할되고, 각 투표구에는 1개의 투표소가 지정된다. 독일의 

경우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각 주의 선거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투표를 앞당겨 개시할 수 있다.

11. 미국의 선거제도에서 선거참관인은 크게 정당 참관인, 비정당 시민 참관인, 

초당적 국제 참관인 그리고 학술적 참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1965년 

투표권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지역구 또는 연방 주들에서의 선거를 감독하기 

위하여 연방 참관인을 두도록 하였다. 미 법무부 소속의 연방 참관인들은 지명되

며, 연방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존재하는 지역에 파견된다.

12. 투표 기회를 늘리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시켜주는 제도로 통치기구를 구성하고 권한의 민주적 정

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는 투표행위와 결과만이 아닌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헌법에서 

규정된 선거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주권자

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선거의 결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제요건이다. 특히  

개표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의 확보는 선거의 결과의 왜곡이라는 문제를 야기하

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13. 개표란 투표함을 열어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의 효력을 결정하고 각 후보자

의 득표수를 집계하여 투표의 결과를 확정·공표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에서 투표

를 통해 표현된 국민의 의사를 수치로 산출하여 당선자를 확정짓는 절차이다. 이

러한 개표행위 자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로서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14. 투표 및 개표 관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외에 일반유권자와 시민

단체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통해 이

들의 적극적인 투표 및 개표 참관의 보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투표 및 개표 과정외에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운동 관리절차 등 선거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거당사자와 유권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15. 투개표분야의 적정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참된 발전과 아름다운 선거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금석이다. 이를 위하여 투개표(관리)지원단의신설(제10조의4)과 공

직선거법 제1조, 제155조 제1항 및 제3항, 제172조 제3항 등의 개정이 검토되

고, 나아가 사이언스카페, 리터러시 및 민주시민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

다.

16. 민주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제도만으로 정착되지 않으며 좋은 시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능동적 실천이 전제될 

때 공고화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의 핵심역량을 내면화하고 시민적 주체성을 함양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사회통합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으로 작용한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정치의 과정과 내용을 

채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용한다. 타율성에 의한 ‘위로부터 주어진 민주주의

가’가 아닌, 시민의 자발성에 근거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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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분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제1장 서 론

 적정이란 국어사전적 의미는 ‘알맞고 바른 정도’로서,1) 추상적 개념 내지 불확정 

개념이다. 대의제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제도에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성’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는 통치권을 보유한 국가기관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

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2)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며, 중요성이 큰 만큼 선거과정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강하게 요구

되기도 한다.3)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절차적 흠결의 가능성이나 절차

적 하자의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유권자들은 선거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의심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선거경쟁에서의 패자집단에게는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연결되고, 승자의 국정운영에는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4) 합법적 불복수단으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4・19 

시민혁명과 같이 저항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할 것이다.5)

 우리나라에서는 진즉에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 중앙선거위원회

를 두었으나,6) 3・15부정선거를 겪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5의 헌법기관화하

여, 중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공정선거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7) 이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추가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였다.8)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투개표결과에 대한 불복이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1) 네이버 국어사전.

2) 최용전, 「헌법강의」, 동방문화사, 2012, 144-145면; 헌법재판소 2008.1.17. 2007헌마70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3) 헌법재판소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 위헌심판.

4) 이재묵・김기동・차보경,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활동과 유권자 만족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사회

과학연구」 제26권 제2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1, 9-10면.

5) 한국공법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20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과제), 2014. 

4면.

6) 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48. 12. 23.] [법률 제17호, 1948. 12. 23., 일부개정] 제18조 “행정수반이 법률제5호 제

13조에 의하여 조직한 국회선거위원회는 본법에 의한 국회선거위원회로 함. 국회선거위원회는 위원 15인으로 조직하

고 대법원대법관이 그 위원장이 됨.” 

7)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 6. 15.] [헌법 제4호, 1960. 6. 15., 일부개정] 제75조의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

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

다.”

8)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선거의 공정관리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

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헌법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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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급기야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선거의혹 해소용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의혹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9일 해명 브리핑을 

하였으며, 2020년에도 시연회와 해명을 하였다.10) 

 이들 소송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서 큐알(QR)코드 사용의 문제점과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사이의 큰 괴리 등의 문제점 등이 주요 청구이유로 적시되었음을 보

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선거소송의 주원인이 된 부분은 

선거관리 사무 중에서 특히 투·개표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축구경기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경기의 내용보다 심판의 오심 탓

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 바, 심판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심판의 

경기운영능력을 향상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밖에 없다. 

 향후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그리고 2024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들 중요 선거에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투·개표관리의 적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가 국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그동안 선거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및 선거운동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의 의혹은 투·개표관리 부분에 집중되고 있으므

로, 투·개표관리와 관련된 현상을 바탕으로 적정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적정성 강화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적정성의 개념 

정리, 적정성 분석의 사례 검토, 그리고 투개표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선거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9)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표부정의혹(영화 ‘더플랜’)이 있었으며, 제21대국선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7월 30일 현재 

5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투표함봉인 조작의혹,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의 조작

의혹 등 약 970건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10) 결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무효소송 137건, 당선무효소송 2건 등 총 139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

며, 유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110건, 후보자는 26건, 정당은 2건 그리고 소송 제기 당사자가 유권자인지 후보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사건이 1건 있었다. 그리고 증거보전신청은 전국 법원에서 73건이 제기됐고, 보전 결정이 내려진 건 

27건임을 보면, 다소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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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투·개표관리의 적정성 확보의 필요성

 Ⅰ. 투·개표관리의 사무범위와 법적 개념

1. 선거관리의 사무범위

 선거관리(Election Management)란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중앙기관인 선거관리위

원회가 직접 통할・관리하는 일체의 사무(공직선거법 제12조 제1항)를 말하며,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투·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이다.11)

2. 투·개표관리의 사무범위와 법적 개념

 개표란 투표함을 열어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의 효력을 결정하고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집계하여 투표의 결과를 확정·공표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표현된 국민의 의사를 수치로 산출하여 당선자를 확정짓는 절차이다. 개표는 

당선자 확정의 정당성 내지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며,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가 이를 행하고(법 제172조 제1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공고한 

개표소에서 진행되며(법 제173조 제1항),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도 선

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한다(법 제174조 제1항).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

도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에 이를 열어야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

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법 제177조 제1항, 제2항). 후보

자별 득표수의 공표에 앞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

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법 제178조 제3항),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법 제184조).12)  

 이러한 개표행위 자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공권력 작

용의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이다. 그리고 개표행위는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13)

11)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1056·1172, 2016헌마37(병합)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12)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1056·1172, 2016헌마37(병합)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13)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1056·1172, 2016헌마37(병합)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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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의 구체적인 개표 절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공

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의 개표관리 매뉴얼 등에 의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는 다음과 같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위하여 개함

부,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정리부 등을 운영한다. 먼저 ‘개함부’는 투

표함에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구별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꺼내 후보자별 구

분 없이 한 장씩 펼쳐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정리한 투표지와 

해당 투표구의 투표록 사본, 오·훼손된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인계한

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는 개함부에서 인계받은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를 이용

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분류하고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을 하며, 어느 후보

자 또는 정당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투표지는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한

다. 미분류투표지는 중복기표, 구분선상 기표, 인주가 번진 기표, 일부 현출 기표 

등으로 정상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말하는데, 사퇴·사망·등록무효

된 후보자의 경우도 미분류투표지로 분류된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는 투표지분류

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내역이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 ‘심사·집계부’는 개표사무원이 사전

에 지정받은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가 당해 후보자 또는 정당의 것

인지 여부(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의 투표지가 들어있는지 여부 및 무효로 처리되

어야 할 투표지가 들어있는지 여부 포함)와 그 매수를 육안으로 전량 확인하고, 

다시 계수기를 이용하여 100매 묶음의 매수를 재확인한 다음, 미분류 투표지는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각 후보자별로 심사·분류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합산한 후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출력한 개표

상황표의 득표수에 합산 기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은 심사·집계부로부터 인계받은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육안으로 

검열한 후 개표상황표에 날인하며,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확정한다. 한편, 보고담당 직원은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면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를 

전산 입력하고, 보고책임자는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이상 유무, 부서별 책임사무

원란 서명,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 위원장 공표시각 기

재여부를 확인한 후 전송·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부’는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구분된 유효표, 무효표를 투표구별로 하나의 투표지 정리·보관 상자에 넣고, 보조

덮개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인 후 상자를 덮고, 상자 상단에 선거명, 선거구명, 

투표구명을 기재한 후 봉함테이프로 밀봉하여 위원장 사인으로 봉인한다.14)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사

14)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1056·1172, 2016헌마37(병합)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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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에 의하여 위

촉한 자로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15)

 그리고 개표 보조기구로 사용되고 있는 개표기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

항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

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16) 2002. 6. 13.부터 개표에 이용되어 

왔다. 개표기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심사집계

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

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

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17)

○ 투표분류기 사용의 위헌성 여부[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

1056·1172, 2016헌마37(병합) 공직선거법 제1 70조 위헌확인 등]

가. 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되므로 이 사건 개표 조항에 의하여 

개표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투표지분류기 등 이용 문제는 선거권 행사결과를 확인하는 개표절

차를 입법을 통해 형성하는 것이므로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현저하

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개표 조항은 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

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실무에 

따르면, 이 사건 투표지분류기 등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받은 개표사무원은 육안으로 잘못 분류된 투표지(혼표)나 무효

표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하여 무효표와 후보별 유효표로 다시 분류하

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육안으로 

투표지 확인 및 득표수 검열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표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한다고 하여 공직선거법상 육안에 의한 확

1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5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상해

16)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

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입법부작위 위헌시비가 일어 

2014.1.17.일 공직선거법에 신설하였다.

17) 헌재 2005. 11. 1. 2005헌마982, 며2005헌마982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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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사·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

표지를 봉인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

법 제184조, 제186조), 선거 이후에 실물 투표지를 통하여 충분히 투표결과

를 검증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은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참

관인, 관람인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개표 조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

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Ⅱ. 투·개표관리에서의 적정성 개념

1. 헌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개념

1) 과잉금지원칙에서의 적정성의 원칙

 헌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개념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과잉금

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

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18) 적정성의 

원칙은 과잉금지 원칙의 하위 원칙 중의 하나이다.19)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

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조세의 소급우선)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

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담보물권의 기능상실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사유재산

권 침해)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

18)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19)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넓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의 내용을 이루는 세부원칙으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을 들기도 한다.적합

성의 원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택된 수단이 목적 실현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필요성의 원칙은 목적실현

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 조금이라도 더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수단을 행사하는 경우 이 목저고가 수단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비례관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 혹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상당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황치연,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공법연구」 제24권 제9호, 한국공법학회, 280·287·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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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

칙이다.”20)

 법률의 위헌심사에서 판단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며서 위의 4단계의 심

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본권충돌의 위헌성 심사에서 ‘제한의 목적’

과 ‘제한의 적정성’ 즉 목적과 수단의 관계만을 판단하면서, ‘제한의 적정성’의 판

단내용으로 충돌하는 상호 기본권 보호와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화하기 위한 ‘합리

적인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21)

그리고 ‘제한의 적정성’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제한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적정성’을 의 내용으로 보았으며,22) 목적 정당성을 ‘제한의 필요성’으로 판단하

고, 수단의 적절성을 ‘제한의 적정성’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 동안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고, 토지의 현상·이용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

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며, 한편 원소유자의 당해 토지 등

에 대한 애착심 등 소유권 회복을 바라는 감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는 기간이

라 보여지므로, 그 이후에는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싸고 그 동안에 형성된 법률

관계를 그대로 인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공익)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 회복으로 인하여 얻는 사적 이익(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익의 침해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로서는 그 토지 등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되는 

시점과는 상관없이 사업시행자가 그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

20) 헌법재판소 1990. 9. 3. 89헌가9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

21) 정정보도청구권의 위헌심사에서 피해자의 인격권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충돌을 전제로 위헌심사를 하며, 평등

(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

(言論機關)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定期刊行物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충돌하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에서, 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의 적정한 비례의 유

지를 합헌판단의 근거로 삼은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전상현, “낙태와 헌법해석”, 「법과 사회」 제63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2,, 206면.

22)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이 변호사의 개업지를 일정한 경우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그 입법취

지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수단이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고, 나아가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취

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1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에 각 위반된다. 또한 병역의무

를 이행한 군법무관의 경우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경우에도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1989. 11. 20. 89헌가102변호

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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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의 전부를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매권을 규정한 

이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도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되고 있어 이 규

정에 의하여도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23)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제한의 

적정성’은 ‘수단의 적정성’,24) ‘방법의 적정성’,25) ‘수단의 적합성’26), ‘방법의 적절

성’,27) ‘수단의 상당성’28) 및 ‘수단의 적절성’29)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2) 적법절차에서의 절차의 적정성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

정하고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문언상으로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절차를 

의미하며, 절차적 의미에서의 적법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 내용까지 적법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

며, 이는 절차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

한다. 그리고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형사소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30)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31)

23) 헌법재판소 1994. 2. 24. 92헌가15내지17,20내지2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바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

원. 

24) “심판대상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 헌법재판소 2018. 12. 27. 2017헌바24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그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헌법재판

소 2012. 6. 27. 2011헌마2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25)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등.

26)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

180·304·305, 2015헌바133·283·284·357·434·435·436·437·441·442, 2016헌바

23·49·64·67·73·98·165·215·244·308·348·375·393, 2017헌바251·281·374·395·468, 2018헌바94·157,  2014헌가

10·18·20·22·25, 2018헌가1(병합)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7) 헌법재판소 1990. 9. 3. 89헌가9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7헌

마667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28)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바29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9)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

조 등 위헌확인 등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30) 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1993.7.29. 90헌바

3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31)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

등;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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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벌법규 및 죄형법정주의에서의 적정성

 대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과 권한남용의 경계를 설정하면서 ‘적정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징계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징계권자의 재량 행사로서 자의에 맡겨지

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상관관계에 균형이 요구되며, 균형의 판

단기준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당성의 인식으로 받아들였다. 즉 징계사유의 경

중에 따라 제재의 경중이 비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32)

대법원이 제시해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이 되는 세부 요소들을 정리하면 

(i) 직무의 특성(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한

다), (ii)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사업

장의 여건) (iii)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iv)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

위), (v)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vi)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징계사유와 징

계처분에 대한 취업규칙에의 존재여부 혹은 취업규칙에의 적합성 여부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

는 균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33)

4) 기타 헌법 규정에서의 ‘적정’ 개념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임금’

을 보장하는 것은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34) ‘적정’의 의미를 

“근로자의 노동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금”이거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

의 임금” 등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35)

32)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대법원 1992. 5.12. 선고 91다27518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

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대법원 2008. 1.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대법원 2011. 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김경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3권 제4호, 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4, 312면 각주 2)에서 재인용.

33) 김경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3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18-319면.

34)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마477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35) 김  린, “헌법상 적정임금보장의무에 대한 소고”, 「노동법연구」 제47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9. 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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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

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 분배의 ‘적정’이란 ‘바람직한 분배상태’를 의미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고, 각 개인이 사회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

라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

태”라고 정의하는 학자가 있다.36)

2.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서의 적정성 개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주체·기구·방법 및 기타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

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성은 선거의 적정성과 공평성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상되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통

하여 그 적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

의 합목적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37)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경비중 선전벽보의 작성·첩부·철거비용 등 공영선거운

동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선거공영제도(선거에 관한 비용은 원칙

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영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부담

금의 범위나 금액은 성질상 당사자부담이 수긍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한다. 이 범위의 적정성과 그 전액을 사전기탁(즉, 예납)하게 하는 것이 합당

한지의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우리나

라의 기탁금제도에는 공영선거비용(즉,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선거인명

부사본, 투·개표참관인수당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증금 예납의 의미와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사퇴·등록무효 등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의 의미가 혼합되어 공영선거비용의 국가부담과 후보자의 부담 간에 적정성

을 추구하고 있다.38)

3. 투·개표에서의 적정성 개념

 투·개표는 헌법상의 ‘선거의 공정 관리’와39) 공직선거법상의 ‘민주정치의 발전에 

36) 황신모, “한국의 소득분배구조와 적정소득분배율 추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삭학위 청구논문, 1990, 

72면.

37) 헌법재판소 1994. 7. 29. 91헌마137 법률질의 회답에 대한 헌법소원.

38) 헌법재판소 1991. 3. 11. 91헌마2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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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40)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때 적정성의 내용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①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 있는가? ② 독립성과 집행력을 가지고 투·개표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가? ③ 

제도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

면 가능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개표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 개표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개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표참관인에 의한 참관제도를 두고 있다.41)

Ⅲ. 적정성 분석의 사례

1.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적정성 결정’

 페이스북, 아마존 등 외국기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 적정성 결정 대상국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동

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며,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EU법과 대등한 위치

에 있다는 함축적 의미도 가진다. ‘적정성 결정’은 ‘적절한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의 명시적 동의’와 함께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42)

 유럽집행위원회 유럽 시민의 정보보호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으

로는 “(a) 법치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공안, 국방, 국가보안 및 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을 다룬 전반적·분야별 관련 법률, 이 같은 법률, 개인

정보 규칙, 전문성 규칙, 보안조치의 시행(향후 기타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

인정보 이전을 위한 규칙도 포함하는 이 규칙은 해당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준수되는 것임), 사법적 판례,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개인정보 주체를 위한 유효한 행정적 및 사법적 구제책 (b)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의 지원과 권고 및 회원국 감독기관들과의 협력 등 개인정보보

호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강요할 의무가 있는, 제3국에 소재하거나 국제기구에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독립적 감독기관의 유무 및 해당 기관의 효과적인 작동 여

부 ⒞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체결한 국제협정, 

39)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40) 공직선거법 제1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

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제1조)

41)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42) 김현경·이경준, “EU의 ‘GDPR 적정성결정’을 위한 입법 과제”, 「성균관법학」제31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9.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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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문서 및 다자간·지역적 기구에의 참여로 인해 

주어진 기타 의무”43)를 나열하고 있으며, 나아가 적정성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보호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부문, 또는 해당 국제기구가 본조 2항의 의미 내에서 적정한 보

호수준을 보장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행법률은 최소한 4년 마다의 정기적 

검토를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해야 하고 검토에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 내의 관련 

추이사항 일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행법률은 영토 및 부문별 적용에 대한 규정

을 명시하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본조 제2항 (b)호의 감독기관(들)에 대해 확인

해야 한다. 이행법률은 제93조 (2)의 검토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44)고 규

정하고 있다. 

 동 규정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구제수단의 존재여부, 독

립적 감독기관의 존재 유무 그리고 4년마다 재평가하여 적정성의 지속여부를 판

단하여 적정성평가의 철회 혹은 지속적 유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45) 즉 적정

성 결정의 핵심은 다음의 세가지 지표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독립성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기구가 존재하는지?

 셋째, 제도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유지하고 있는지? 

2. SW R&D 품질활동관리 적정성 분석 

 산업발전에서 하드웨어(HW) 제조기술 보다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더 큰 몫을 차

지하며, 국제 경쟁력 강화에서 SW 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

의 SW 개발을 목표로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다. 

동 프로젝트에서 지식경제부는 품질관리전담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공학센터46)를 지정하여 국방 분야 과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성과분석의 일환으로 ‘품질활동관리 적정성 분석’을 하였다. SW공학센터와 국

방기술품질원이 공동 수행한 적적성 분석은 효율성, 효과성, 정확성, 적시성으로 

구성된 4가지 지표를 측정하였다. 

43) GDPR 제45조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2호. KISA GDPR대응지원센터/자료실/GDPR조문, 

https://gdpr.kisa.or.kr/gdpr/static/gdprProvision.do 

44) GDPR 제45조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3호. KISA GDPR대응지원센터/자료실/GDPR조문, 

https://gdpr.kisa.or.kr/gdpr/static/gdprProvision.do

45) 김현경·이경준, “EU의 ‘GDPR 적정성결정’을 위한 입법 과제”, 「성균관법학」제31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9.9, 7면.

46) SW공학센터는 201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합병되었으며, WBS프로젝트는 2019년에 종료되었음. 서영욱, “[월요

논단] 중소기업 SW품질관리는 국가경쟁력의 원천”, 중도일보, 2020.8.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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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지표 설        명

수행과정
효율성 WBS프로젝트 이행과정과 산출물 적절성에 대한 품질점검활동이 효

율적으로 이행된 정도(투입대비 산출물 비용)
정확성 품질활동 점검결과가 실제 오류 또는 개선 필요사항으로 확인되어 

조치를 수행중인 정도

수행결과
효과성 품질점검활동 결과가 WBS 과제에 실제 개선으로 이루어진 정도
적시성

WBS 수행과정상 발생하는 품질 위험과 문제점을 조기식별, 개선한 
정도(최소 유입단계와 탐지단계가 동일하게 점검활동이 이루어진 정
도)

출처: 전수남·이상은,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의 국방 과제 품질관리 성과 
분석”, 「정보과학회지」 제30권 제9호, 한국정보과학회, 2012.9, 22면.

표 1 품질활동관리 적정성 측정지표 설명

구   분 측정지표 설        명

점검 
만족도*

전문성
피점검기관의 프로젝트 수행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관리전담기관 SW
품질전문가의 SW공학 및 품질 등에 대한 전문성 보유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 기존 문헌에서 확인된 점검자의 전문성 혹은 신뢰성을 반
영한 지표

적절성 수시·정기 점검활동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하며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응답성 혹은 반응성을 고려한 지표

충분성
점검 내용 등에 대한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충분성을 의미한다. 즉, 
품질관리전담기관의 점검 활동이 수시·정기점검을 통해 권고 및 시정
조치 내용으로 충분히 전달된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

* 수시 및 정기 점검의 만족도(Satisfaction of occasional and periodic inspection)
출처: 서영욱·채성욱, “융복합 시대의 국가 SW R&D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활동관리 적정
성 평가 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8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96
면.

<표 2 새로운 품질활동관리 통합적 평가 방안 측정지표 설명>

 SW품질관리를 위한 적정성분석은 결함예방을 위한 수시점검과 통제적 차원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품질관리전담기관의 입장에서 구성된 지표

이므로, 여기에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추

가한 ‘통합적 적정성 평가방안’을 제안한 견해에 따르면, 효율성(Efficiency), 정확

성(Accuracy), 효과성(Effectiveness), 적시성(Timeliness)에 새롭게 전문성

(Expertise), 적절성(Adequacy), 충분성(Sufficiency)의 3개 지표를 추가로 제안

하였다.47)

47) 서영욱·채성욱, “융복합 시대의 국가 SW R&D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활동관리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디지털융

복합연구」 제13권 제8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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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국의 투개표절차와 대응

 Ⅰ. 한국법 상 투•개표 구조

 1. 법적 구조

 1) 투표

 선거일이 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선거인은 그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

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증명서를 제시

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한 후 투표용

지 1매를 교부받아 기표방법으로 투표를 한다(제146조, 제155조 제1항, 제157조 

제1항).

 다만, 선거인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제148조 제1항, 

제155조 제2항). 이에 앞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

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제154조 제1항).

 그리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의 매세대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제153조). 읍•면•동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데,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

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 제1항, 제4항).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선거인은 투표소에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동행, 출입

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57조 제6항), 종전 언론기관의 투표소 출구조사 제한을 

완화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167조 제2항).

 2) 개표

 개표사무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하는바(제172조 제1항),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73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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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

어 있다(제173조 제2항, 제4항).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이후 개표하도록 하였으나 2004. 

03. 12. 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하였다.

 한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

을 두되, 위촉 후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74조 제1

항). 교직원 등 투•개표사무원의 범위는 제147조 제9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

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제174조 제2항, 제147조 

제9항).

 또한, 개표종료 시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선거록•집계록 등을 작

성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제185조, 제186조). 그리고 투•개표 

과정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는 투표참관인(제

161조), 사전투표참관인(제162조) 및 개표참관인(제181조)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적 구조

 1) 투표행정

   

 (ⅰ) 투표관리 준비

 ⅰ) 사전투표관리체계 정비  

  가. 통합명부시스템 사전 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통합명부시스템 및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운영 준비, 통합명부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위원

회와 시･도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사전투표소 운영에 필요한 사전

투표 운용장비 및 선거물품 등을 제작･보급한다.

  나. 통합명부시스템의 구성 및 설치

 투표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통합명부시스템을 구성하고, 사전투표 운용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인근 지역에 대학교, 대규모 공단지역, 역･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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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미널 등 다중이 왕래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예상 사전투표자수를 감안하여 

추가 소요수량을 산출하되, 투표소 설비장소 여건을 감안하여 장비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ⅱ) 투표관리 교육교재 등 작성･활용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 등에서는 당해 시･도위원회

가 (사전)투표관리매뉴얼 등을 작성･시달하여 구･시･군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관리관 포함]가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

구위원회에서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ⅲ) 투표관리 인력 확보 및 교육

 사전투표관리 인력확보를 위하여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는 통합명부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투표관리 소요인력을 사전 확보하고, 사전투표 

운용장비 장애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48).

  또한, 투표관리 교육을 위하여 구･시･군위원회는 투표관리 계획 수립시 교육계

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교육일시 등을 읍･면･동위원회에 통지하고, 투표관리 교

육은 읍･면･동위원회 위원･간사･서기, 투표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과 

투표사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중점 교육사항은 

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감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위원의 

공정･중립의무, 선거벽보･매세대용 선거공보 접수･보관 및 첩부･발송에 관한 사

항,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 포함) 작성･발송에 관한 사항, (사전)투표사무

원의 위촉 및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지정 요령, 투표용지의 수령･보관･관리에 관

한 사항, 기타(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 등 물의 야기가 예상되는 전분야 등이다.

     

ⅳ) 투표안내요원(투표사무원) 위촉

 어르신･장애인 등에 대한 안내 및 투표편의 등 제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

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 기준으로 하며, 통･리･반장, 정당의 당원,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아닌 통･리･반장의 경우 투표안내요원이 아닌 다른 투표사

무를 담당할 경우 투표사무원으로 위촉 가능하나 통･리･반장의 공정성･중립성에 

48) 재･보궐선거시에는 시･도위원회가 인근 구･시･군위원회 전임직원 중 전산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전투표장비담당사무
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임기만료의 선거시에는 구･시･군청의 전산직원, 투표지 분류기 운영 요원, 전산학과 재학생 
등 전산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사전투표장비담당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므
로 법 제147조제9항의 투표사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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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사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ⅱ) 투표용지 작성･관리

 ⅰ) 투표용지 인쇄소의 결정(법 제152조②)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

소를 선정하며,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

하고,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규칙별표의 4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한

다.

     

 ⅱ)  인쇄 보안 및 참관

 거소투표용지 인쇄장소에는 외부 유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직원 등 관계

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거소투표용지 인쇄과정에는 정

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는 한편 거소투표용지의 오

인쇄 및 유출방지 등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구･시･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 인

쇄장소 및 인쇄기간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고정 배치 또는 순찰경비를 하도록 한다.

     

 (ⅲ) 투표참관인 신고 및 참관

 

 입후보안내 설명회나 선거사무관계자 회의 개최시 배부하는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책자에 수록하거나 설명･통지하여 사전안내하며, 신고권자는 정당･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며 신고기한은 선거일전 2일까지이다. 

     

 ⅰ) 투표참관인 지정 및 교체

 투표참관인의 지정권자는 읍･면･동위원회이며, 투표소마다 8명을 정수로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 신고할 수 있으나(법 제161조⑤). 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

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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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ⅱ) 투표참관(법 제161조)

  

 투표관리관은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참관방법,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 참관인의 신분보장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며, 투표참관인은 읍･면･동위원회에서 발급한 출입자 표지를 패

용하고 투표소내 참관인석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사항,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과 투표상황 등을 참관한다. 참관인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등을 참관할 수 있다.

 ②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유고시 직무대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정 요구에 대한 수리 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

다.

 ④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거소투표의 관리

 직원 또는 위원(읍･면･동위원을 포함하되, 정당추천위원은 제외) 1인 이상, 공정

선거지원단 등은 2인 이상이 투표 진행과정 등을 참관하도록 조치하고, 정당･후

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기관･시설에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에

서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 1명을 선정하

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은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 확인 및 투표상황 등을 참관할 수 있으

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관도중 거소투표자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는 행위 

 ○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ⅴ) 사전투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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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사무원은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위원회이며, 위촉기한은 선거일전 

3일까지이다.투표사무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49)

 ② 각급 학교의 교직원   

 ③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④ ｢법 제53조①. 4 내지 6｣에 의한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공공조합･지방공

사 및 공단의 직원

 ⑤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50)

 투표용지는 수송시 읍･면･동위원회 위원･간사･서기 및 투표관리관을 대기하도록 

하여 투표용지･투표함･투표관리 물품의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구･
시･군위원회의 계획에 의해 읍･면･동위원회에서 직접 투표함 등을 수령해 가도록 

할 수 있으며51). 읍･면･동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또는 서기 중에서 투표용지 보

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협조 요청하여 보관

장소를 순찰경비하게 한다52).

    

 (vi) 행정적 제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로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의 경우에 비하

여 비교적 상세하다. 다만 포괄적 규제주의에는 미치지 못한 흠이 있다.

 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때

(법 제261조③ 1)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 기관･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때(법 제

261조⑦)

 다. 투표용지 모형공고문을 훼손･오손한 때(법 제261조⑦ 4)

 라. 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

나 게을리한 때(법 제261조⑧. 1)

 마.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투표소･사

49)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
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50) 최소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편향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하고, 사실상의 중립성 주적정성
을 기준으로 한다.

51) 읍･면･동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수령･보관하는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빠짐없이 참여･입회하도록 조치한다.
52) 투표용지 등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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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법 제261조④)

 바.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설치하지 아니한 때(법 제261조⑦. 2)

 사.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때(법 제261조⑧)

 

 그리고,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 포함)의 부정 작성･발송하거나 정당한 사

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행위(법 제240조③), 투표의 비밀을 침

해하는 행위(법 제241조),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에서 투표에 

간섭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

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법 제242조),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

를 간섭･방해하거나,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법 제242조①) 그밖에,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을 하는 

행위(법 제256조③. 2. 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행위(법 제256조③. 2. 

사)53) 등의 경우에는 시정 또는 중지명령을 발한다.

 2) 개표 행정

 (ⅰ) 개표관리 

 우선 개표장소를 사전에 확보하며, 개표방법이 확정되면 위원･직원 교육을 사전

에 실시하며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원을  위촉한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시행한다. 한편, 우편투표의 

개표는 규칙 제98조에 따라 우편투표함의 개함부터 회송용 봉투의 확인과 봉투의 

개봉 및 투표지를 분류하고,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여 꺼낸 투표지는 유･무효로 구

분한다. 우편투표의 개표가 종료된 때에는 투표지는 선거별, 선거구별로 유･무효

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무효투표지와 함께 전체를 

포장하여 구･시･군위원장이 봉인한다.

 선거일투표의 개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2020, 454-564쪽 참조.



- 21 -

투표함 개함
투표지 정리

(개함부)

투표지 분류

(투표지분류기운영부)

투표지심사･집계

(심사･집계부)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개표상황

보    고

투  표  지 

포장･정리

  

 개표의 마감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표결과의

공표 

개표록･선거록

등 작성･송부
개표장 정리

투 표 지  

관계서류 보관

 (ii) 개표 관련 위법행위

 ⅰ) 행정적 제재

 다음의 경우 당해 구･시･군위원회가 ｢규칙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

태료를 부과한다. 

 가.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개표소 사

용 협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법 제261조④)

 나. 위원회 선정 개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행

위(법 제261조⑧1.)

 다.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

나 해태한 때(법 제261조⑧2.바.)

 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 기관･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개표사무원 

추천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행위(법 제261⑦2.)

 ⅱ) 고발 및 수사의뢰 등

 한편, 개표의 간섭 및 방해 행위(법 제242조), 개표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행위(법 제244조),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참관인이 되거

나 되게 하는 행위(법 제256조③.2. 라) 그밖에,개표소에서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규정 위반행위(법 제256조③2.아.) 등의 경우에는 시정 또는 중지명령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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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각국의 투표절차

 1. 미국

 1) 투표시간

 투표소 개폐시간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아이오와주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버지니아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등 주마다 상이하

며 대체로 오전 6시 또는 8시에 개방하며 오후 6시 또는 9시에 폐쇄한다. 투표시

간과 관련하여 전체 60% 이상의 주가 피고용자가 임금상의 손해 없이 또는 어떠

한 불이익을 부과받지 않도록 투표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할애하도록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2) 일반투표

 ⅰ) 정의

 선거인이 투표당일 통상 거주하는 투표구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

을 일반투표라 한다.

 ⅱ) 투표방식

 미국에서는 주마다 상이하기는 하나 대개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레버기기에 의

한 투표, 펀치카드에 의한 투표, 마크센서에 의한 투표, 직접입력방식의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ⅲ) 투표용지

 모든 주에서 상•하원 의원 선거에 있어서 양대 정당의 추천후보자는 자동적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그러나 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투표용지에 기재되

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기재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되지 못한 후보자

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투표용지상의 입력배열은 첫째, 

주에서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공직군(office group) 투표용지에 선출할 공직이 나

열되어 있으며 그 아래 다양한 후보자들의 성명 및 소속 정당이 기재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정당일람표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에 따라 각 공직에 대한 후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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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되기도 한다.

 3) 잠정투표

 ⅰ) 근거

 종전에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잠정투표가 

2002년 연방투표지원법 통과 이후 모든 주에서 강제적으로 실시되었다.

 ⅱ) 잠정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선거인의 성명이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공식인증 선거인명부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선거인의 성명이 해당 선거구의 공식 선거인명부에는 존재하나 그 주소가 명

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다. 주재관이 본인확인을 입증하기 위해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인증 선거인명부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1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였는데 그 답변내용이 명부에 나타

난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일치한다 하더라도 주재관이 본인임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선거권자가 답변을 거부한 경우

 라. 투표장소에서 사용된 공식 선거인명부에 해당 선거인이 이미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표시된 경우

 ⅲ) 잠정투표 방법

 선거권자는 본인이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 

선거관리관의 주소가 기재된 봉투에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신고서에 서명한 이후 

잠정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투표공무원은 선거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부하

기 이전에 잠정투표를 할 경우 취할 조치에 관한 안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만 한다. 또한 잠정투표를 한 자는 투표지를 접어서 이를 발부한 투표공무원에게 

전달하며, 투표공무원은 선거인의 참석하에 그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선거인의 신

고서가 들어있는 봉투에 넣어 봉인한 이후 투표함에 투입하여야만 한다. 다만, 연

방투표보조법은 잠정투표실시에 대한 규정만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자나, 그 투표

자의 계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법에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하

여 2004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제점으로 클로즈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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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국

 1) 투표시간 

 영국의 투표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15시간으로 한다.

 2) 투표구와 투표소

 모든 선거구는 여러개의 투표구로 분할되고, 각 투표구에는 1개의 투표소가 지

정된다. 투표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구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1983년 국민대표법 제18조). 한편, 투표소는 선거관리관이 

설치하며, 선거관리관은 각 투표소에 투표자가 기표하는 것을 타인이 보지 못하도

록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

 영국의 경우 단일 투표용지로서 선거구마다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정당의 

상징을 흑백으로 인쇄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성명, 주소, 후보자에 대한 

6자 이내의 간략한 설명을 인쇄하여 기호는 성씨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또

한, 유권자는 정당에 대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개인에게 투표한다.

 4) 투표소 입장권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

 ⅰ) 투표소 설치 등의 고시

 선거관리관은 후보자등록 공고와 동시에 투표일시, 투표소의 위치, 그곳에서 투

표할 자와 투표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ⅱ) 투표소 입장권(투표통지표)

 선거관리관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선거인과 그 대리인에게 투표소 입장권을 

송부하여야 하는데, 투표소 입장권에 선거구의 명칭, 선거인의 성명, 주소 및 등

재벙호, 투표일 및 투표시간, 투표소의 위치 등을 명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투표소 입장권은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하여 교부되며,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투표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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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투표참관인

 각 후보자는 투표 개시 이전에 성명 사칭 등의 발견을 목적으로 투표참관인을 

임명할 수 있다.

 ⅳ) 투표소에 입장이 허용되는 자

 투표소에는 투표관리자의 입장허가를 받은 투표자 및 후보자, 투표참관인, 선거

사무장, 서기, 집무중인 경찰관과 시각장애인 투표자의 동반자 이외에는 입장을 

금지한다. 

 5) 투표의 원칙 및 절차

 ⅰ) 선거인의 자격으로 투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배정된 투표소에서 

‘직접투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는 투표소의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ⅱ) 투표는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투표한 자는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여

부에 대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ⅲ) 투표자는 투표소에서 서기로부터 선거인명부 대조절차를 진행한 이후 투표

용지를 교부받으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때, 

투표용지는 선거관리관이 작성한 후 투표소에 송부하고 투표용지 교부시에는 공

인을 압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공인은 선거관리관이 작성하여 각 투표소마다 

교부한다. 또한 투표는 기호식으로서 투표용지에는 지명이 확정된 후보자의 성명•

주소•직업이 후보자성명의 알파벳 순서대로 인쇄되어 있다.

 ⅳ) 투표자는 기표대에서 투표하려는 후보자성명의 우측에 있는 공란에 x 표시

를 한 후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공인이 보이게 뒷면을 투표관리자에게 

보여준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6) 투표인 수송의 제한

 선거인 또는 그 대리인을 투표소까지 혹은 투표소로부터 수송할 목적으로 차량 

운임 등을 지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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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1) 연방 선거법상 투표54)

 독일 연방 선거법 제4조에 의하면, 각 투표자들은 2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첫번

째 투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주명부에 투표하는 것이다. 이

러한 투표행위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며 선거위원회는 투표소 내의 공공질서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를 하는 자를 추방할 수 있다. 

 2) 투표의 방법55) 

 투표는 공식적인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행해져야 하며, 투표자들은 십자가 표시 

또는 다른 사인으로 투표자가 의도한 후보자와 주 명부를 명확하게 가리킬 수 있

도록 투표용지에 마킹해야만 한다. 투표기기를 이용한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이나 투표함 대신 기기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한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기기는 반

드시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방 내무부, 건설부, 커뮤니티부

는 투표기계 제조의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그들의 허가는 투표기기 사용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외에 우편투표의 방법도 있다.

 3) 투표시간(선거법 제47조)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각 주의 선거위원장은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투표를 앞당겨 개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4) 투표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선거증을 소지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에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투표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선

거증을 가진 자의 경우 당해 선거구의 어느 투표구에서라도 투표가 가능하며 우

편투표도 실시할 수 있다.

 5) 투표구와 투표소

 ⅰ) 일반투표구(연방선거법시행령 제12조)

54) Federal Law Gazette Section 4, 31 참조.

55) Federal Law Gazette Section 34-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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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표구는 시•읍•면을 단위로 하여 설치되고 주민수 2,500명 이하의 시•읍•면

은 원칙적으로 1개의 투표구를 구성하되 주민수 2,500명 이상인 시•읍•면은 여러

개의 투표구로 분할한다.

 나. 연방군, 연방 국경경비대 도는 경찰의 숙소나 야영지와 같은 집단시설에 있

는 선거인을 위한 투표구는 일정 구획표시에 의한 여러개의 투표구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 선거구선거장은 소규모의 시•읍•면, 동일 행정구역에 있는 시•읍•면의 일부, 

선거구획정시 분할된 시•읍•면의 일부를 인정한 시•읍•면 또는 시•읍•면의 일부, 

다른 행정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시•읍•면이 

선거를 관리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ⅱ) 특별투표구와 시설투표구(연방선거법시행령 제13조)

 시•읍•면 행정청은 병원, 양로원, 수용소, 요양원, 보호소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투표소에 직접 자기 못하는 다수의 선거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선거증을 소지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투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특별투표구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투표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투표관리위원회에 의해 투표가 가능하다.

 ⅲ) 투표소(연방선거법시행령 제46조)

 가. 시•읍•면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소를 지정하는데 투표소는 가능

한 시•읍•면 행정청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선거인명부가 여러 개로 구분되는 대형 투표구에 있어서는 여러 건물, 동일 

건물 내의 여러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동일 투표소 내에 여러 개의 책상을 

설치하여 동시에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투표소 또는 책상마다 투표구선거위

원회가 설치되며, 1개의 투표소 내에 여러 개의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읍•면 행정청은 그 투표소 내의 질서유지를 주관하는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정한

다.

 ⅳ) 투표소 등의 공고(연방선거법시행령 제48조)

 가. 시•읍•면 행정청은 늦어도 선거일 전 6일까지 투표시간, 투표구 및 투표소를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인은 제1투표와 제2투표, 총 2표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 

투표용지는 관제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투표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투



- 28 -

표용지의 내용과 기표방법, 선거증에 의한 투표절차 특히 우편투표절차를 공지하

여야 한다. 또한 투표는 오직 1회만 가능하며 스스로 부정 선거를 초래하거나 선

거결과를 위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자는 형법 제10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 시•읍•면 행정청은 공고 내용 중 일부 발췌문을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의 입

구에 투표 개시 전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발췌문에는 투표용지의 견본을 첨부하

여야 한다.

 6) 투표용지

 ⅰ) 투표용지의 작성

 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는 봉투 및 우편투표봉투는 정부에 의하여 제작되고 투

표용지는 선거구의 선거장이 투표용 봉투와 함께 시•읍•면 행정청에 교부한다.

 ⅱ) 투표용지의 내용(선거법 제30조)

 가. 투표용지는 단일 투표용지로 선거구마다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사진, 정

당상징 없이 오직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만 인쇄한다.

 나. 선거구선거에 있어서는 승인된 선거구후보자추천서의 후보자 성명, 정당에 

의한 선거구후보자추천의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또는 약칭, 기타 선거구별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그 표식어를 투표용지에 기입한다.

 다. 주 명부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칭 또는 약칭, 승인된 주 명부 중 

상위 5명의 후보자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입한다.

 라.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최근의 선거결과 연방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

당의 경우 최근의 연방선거에서의 제2투표의 득표 순으로, 기타 명부의 경우에는 

정당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의한다. 또한 주 명부 선거용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소속정당의 명부순위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표식어

의 알파벳순에 따른다.

 7) 투표통지표(선거권자에 대한 통지)

 ⅰ) 시•읍•면 행정청은 늦어도 선거인명부의 열람개시일 즉, 선거일 전 20일 전

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인에게 우편 등의 송달을 통하여 투표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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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소, 투표소에 관한 사항, 투표시에 관한 사

항,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시 투표통지표와 신분증명서 또는 여권을 지참하라

는 안내, 투표통지표는 선거증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투표소 외의 장소에

서는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 선거증의 신청절차와 우편투표 관계서류의 발송에 

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ⅲ)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의 통지는 투표통지표로 대신할 수 있다.

 8) 투표방법(연방선거법 제34조 및 제35조)

 ⅰ) 독일은 선거인이 선거구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1표와 비례대표의원을 선출

하기 위한 제2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ⅱ) 투표는 관제투표용지에 x 표시를 하며, 제1투표 A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에

게 투표하며 제2투표는 B당의 주명부에 투표할 수 있다.

 ⅲ) 투표와 득표수의 계산상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 투표용 봉투, 투표함 대신에 

독자적인 계산기능을 지닌 투표기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ⅳ) 법규상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또는 투표기에 의한 투표 중 어느 방식을 선

택할지는 자율적으로 맡기지만 동일 투표소에서의 병용은 불가능하다.

 9)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

 ⅰ) 투표절차(연방선거법 제56조)

 가. 선거인은 투표소에 입장하여 관제 투표용지와 투표용 봉투 각 1매를 수령한

다. 이때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에게 투표통지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이후 투표용 봉투에 넣는다.

 다. 선거인은 투표용 봉투를 가지고 투표관리위원회 위원 앞으로 가서 본인의 투

표통지표를 제시하고, 요구가 있거나 투표통지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권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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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투표소 서기는 선거인명부와 선거인의 성명을 대조하며, 투표관리관은 선거

인의 투표를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투함을 허용하며 그때 투표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서기는 선거인명부에 이 투표 사실을 기입하여야 한

다.

 마. 투표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투표를 거부하여야 한다. 첫째, 선

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선거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둘째 선거인이 선거

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선거인명부상에 선거증의 발

급사실이 기재된 자로서 선거증을 제시하지 않는 자, 셋째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

표한 것으로 표시된 자, 기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투표용 봉투에 넣는 자, 넷째, 관제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으려는 자, 마지막으

로 명백히 비밀투표의 원칙을 저해하기 위하여 관제봉투 이외의 다른 봉투를 사

용하거나 명백히 감식될 수 있는 물건을 넣어 제출하려 하는 자이다.

 ⅱ) 투표과정의 공개 등(연방선거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투표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투표결과가 

나온 후에 확정되는 동안에는 누구나 투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투표

소를 출입할 수 있다. 이에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투표소 내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

며,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로의 입장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ⅲ) 선거증 소지자의 투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59조)

 선거증 소지자는 투표시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그 선거증을 가지고 투표관리관

에게 본인임을 증명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은 선거증을 심사하

고 선거증의 효력유무, 적법한 소지 여부를 판단하여 투표를 허용할지에 관하여 

결정한다.

 ⅳ) 투표의 완료(연방선거법시행령 제60조)

 투표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투표관리관은 이 사실을 알리며, 투표시간 종료 이후

에는 투표소 안에 입장한 선거인만이 투표할 수 있고 투표소 내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내의 입장을 금지하며 그 후 투표 종료를 선포한다.

 10) 무효투표, 우편투표 무효화, 무효투표의 결정규칙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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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만일 투표용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투표가 된다. 첫째, 정부에 의

해 생산된 용지가 아닌 경우, 둘째, 기입되지 아니한 경우, 셋째, 같은 주 내의 다

른 선거구에 투표하는 경우, 넷째, 의심 차원을 넘어 투표자의 의도된 후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섯째, 어떤 형태의 부록이든지 포함하는 경우이다. 우편투표 

절차상 만일 투표용지가 공식 투표봉투에 동봉하지 아니하거나 명백하게 투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방식으로 다른 투표봉투에 동봉하는 경우 그 

투표는 무효가 된다. 하나의 투표용지에는 오직 하나의 투표만 유효하며 다른 투

표는 무효가 된다. 

 우편투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표봉투에 하나의 투표만이 인정되며 

그 외의 투표는 무효가 된다. 우편투표 봉투가 비어있거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

하는 경우, 투표자 또는 투표자의 보조인이 투표용지에 우편투표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투표봉투가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하지 않을 정도로 훼손

된 경우 그 우편투표는 무효가 된다. 

4. 프랑스

 1) 투표시간 

 선거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2) 투표할 수 있는 자(선거인의 확인)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투표소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자만이 투

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의 등재를 명하는 예심재판소 판사의 결정문 또

는 등록말소를 취소하는 파기원(한국의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지한 자는 투표가능

하다. 제2차 투표에 있어서는 제1차 투표에 사용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만이 참여가능하다(선거법 제57조). 또한, 투표기간 중 시•읍•면장이 증명하고 각 

후보자에게 부여된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투표소 사무직원

의 책상에 비치하며,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상에 기재된 자기의 성명 앞에 서명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3) 투표용지

56) Federal Law Gazette Section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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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이 하나의 투표용지를 가지며 투표인은 하나의 투표용지를 골라 봉투에 

넣는다(다중 투표용지). 이때 선거인은 개인투표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 내 후보에

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지니고 선거구마다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후

보자마다 다른 투표용지를 가진다.

 (ⅰ) 투표용지의 작성 및 비치

 투표용지는 후보자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선거운동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미리 선

거인에게 배포되며, 후보자는 투표일에 시•읍•면장이 준비한 투표용지교부용 테이

블 위에 투표용지를 둘 수 있다.

 (ⅱ) 투표용지 기재사항(선거법 제315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성명 아래에 ‘임시 대리후보’, ‘대리후

보’, ‘임시 보궐후보’, ‘보궐후보’ 중 하나를 기재하되, 선거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거하여 대리후보의 성명은 후보자의 성명보다 작은 글자로 인쇄되어야 한다.

 (ⅲ) 투표용지 인쇄매수(선거법 시행규칙 제30조)

 후보자는 선거구 내 선거인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용지를 인

쇄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투표방법

 (ⅰ) 상원의원 선거의 투표는 의무이나 하원의원 선거는 의무가 아니다. 선거법 

제280조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선거인단에 의해 각 도에서 선출되며, 동법 제318

조에 의거하여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도청소재지의 행정재판소는 검사의 구형에 따라 1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ⅱ) 선거법 제59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투표는 비밀투표이며,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그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ⅲ) 선거법 제60조에 따라, 투표용 봉투는 도에서 제작하여 송부하고 등록된 선

거인수와 일치되는 수의 봉투가 투표소에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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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선거법 제57-1조에 의하면, 투표함은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2개의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 중 1개는 투표소장이, 다른 1개는 보조인 중에서 선정된 보조인이 

보관한다.

 (ⅴ) 선거인은 투표소에 입장할 때에 투표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후 봉투 1

매를 수령한다. 그 후 선거인은 투표소 안팎에서 볼 수 없도록 설비된 투표소에서 

원하는 투표지를 선택하여 봉투에 넣은 다음 투표소의 장으로부터 봉투 1매만을 

수령했음을 확인받은 후에야 투표함에 봉투를 투입할 수 있다(선거법 제62조).

 5) 투표감독위원회(선거법 제85-1조)

 인구 20,000명 이상의 구•시•군을 가진 도의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의 투표구 

구성의 합법성, 투•개표 활동 및 투표수 집계활동의 합법성, 선거인과 출석한 후

보자 등의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활동의 합법성을 감시할 책

임을 가지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반드시 사법적 

명령권을 가지는 사법관에 의하여 통솔되고 도내의 선거인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

를 참여시킬 수 있다. 구•시•군장 및 투표소장은 투•개표에 관한 직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6) 선거자금에 관한 규제57)

 (ⅰ) 9천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모든 선거구에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선거에 대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회계와 수입 및 선거운동 지출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당사자와 벌금, 구

금, 피선거권 박탈 등의 형태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일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입

법화되어 있다.

 (ⅱ) 선거운동 지출의 제한

 일반 개인의 선거운동자금 기부액은 한 선거당 4600유로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후보자들에게 지원하는 정당의 보조금과 후보자 본인의 개인적 충당금 등에 대하

여 각각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공법과 사법에서 법률적 의미의 사람들

은 어느 형태로든지 기부하거나 물품과 서비스 또는 기타 직•간접적인 편익을 정

57) Hisham Mousar Alex Reed Sebastian Abjorensen Siem Hok Leang Heng Sim,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Process Issues in France, Kore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 2014.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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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격 이하로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 자금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

 (ⅲ) 감독기구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회계는 체계적으로 독립된 관리 및 규제 당국인 국가

선거운동회계•정치자금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ampaign Accounts 

and Political Financing; 이하 CNCCFP)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위원회는 5년 

임기를 가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체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

들은 관련 공무원들과 보조전문가들을 임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게 선거 관련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선거운동 자금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선거운동회계자료의 보관이다. 선거 1라운드의 각 후보자들은 공인회계사

협회의 회원 중 한명을 통하여 자신의 선거운동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

째, 선거운동회계의 승인, 미승인, 개선 요구 등을 행하며 이는 선거운동 회계자

료의 제출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회계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선거운동회계를 미승인하는 경우 선거재판소에 사

건을 송부한다. 넷째, 지출 제한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

다. 다섯째, 선거운동 회계자료의 출판을 실시한다. 끝으로, 국회에 선거운동회계 

관련 진행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합법성과 후보자들의 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헌법적 기구라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선거법과 규제의 법률적 해석에 

대하여 후보자들의 항변을 들을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하다.

 (ⅳ) 벌금

 정해진 기한 이내에 선거운동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회계를 미

승인하며 당해 후보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다른 제재에는 후보자

의 회계규칙위반으로 인한 임시 자격정지, 법률로 정한 범위를 초과한 후보자에의 

기부로 인한 회계 미승인과 1년간 피선거권 자격정지 등이 있다.

 선거법 제52조 4항에 요구되는 조건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자금을 모집한 경우, 

제52조 제8항을 위반한 선거자금을 수령한 경우, 선거자금 지출 제한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113조 제1항에 따라 3750유로의 벌금 또는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시 위원회는 이를 검찰에 고발 조

치한다.

 1992년 3월의 지방선거(주 선거)에서 2007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위원회는 7만 

4863건의 선거자금 회계자료를 조사하여 그 중 2.88퍼센트에 해당하는 2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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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승인하였다. 지난 2007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원회는 7634개의 선거자

금 회계자료 중 오직 5618건만을 승인하였으며 151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

구하였고 결국 506건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점을 후보자와 정당이 잘 이

해하였기 때문에 1993년 12.45퍼센트와 비교하여 2007년에는 6.63퍼센트로 선

거자금 관련 재판회부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ⅴ) 선거운동자금 규제의 한계

 이러한 프랑스의 선거체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선거규칙이 보다 복잡하고 다양

해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선거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

용하는데 실패했음을 고려한다면 결코 이러한 입법의 변화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다른 예는 선거자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적격판정을 받을 가능

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선거자금법을 위반하였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이에 대한 처벌로서 단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이다.

   

 7) 투표자 등록에 관한 규제58)

 (ⅰ) 투표자 등록

 프랑스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자들은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생년월

일과 거주지 주소를 포함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만 18세 이상의 시민의 

경우 자동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다. 선거인 명부 등록 장소는 유권자가 지난 

5년간 지방세를 납부한 지역의 시청,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사람의 경우에

는 거주지 관할 시청,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 지역의 시청이다.

 투표 등록을 마치기 위하여 각 유권자는 우편 또는 대면 또는 2000개의 도시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요구서류들을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투표자들은 선거가 열리는 년도 이전 년도의 12월 31일까지 등록해

야 한다. 프랑스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서류들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과 거주지증

명서류이다. 투표등록 요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ⅱ) 선거인명부의 정확성 검증 메커니즘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ssion)는 각 지방자치 지역 내의 투표소에 대

58) Hisham Mousar Alex Reed Sebastian Abjorensen Siem Hok Leang Heng Sim,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Process Issues in France, Kore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 2014. pp.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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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 명부는 행정위원회

의 연간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2가지 종류가 있

으며, 하나는 프랑스 시민을 위한 선거인명부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선거와 프랑

스에 거주하는 프랑스 이외의 유럽연합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유럽 

수준의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이다. 한 투표자는 동시에 두 개의 명부에 등록할 

수 없다. 시청은 투표등록 요청을 거절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이는 오직 행정위

원회의 소관이다.

 시청은 투표등록 서류를 행정위원회에 송부하여 투표등록 지원자들이 등록요건

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동등록의 경우에 행정위원회는 국가

통계경제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EE)이 제공한 명부에 기초하여 투표자등록을 검토한다. 행정위원회는 만일 요

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표자들을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ⅲ) 선거인명부의 공개

 선거법 제28조에 따르면 “어떠한 투표자, 후보자, 정당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

나 복사할 수 있다.”. 그 권리는 단지 관할 지역 내 등록된 투표자에게만 국한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인명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이익 창출의 목적

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선서해야만 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복사

본 서류배송 또는 이메일을 통한 복사본 전달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배송비는 총리령에 의해 정해진 조항에 따라 부과된다.

 (ⅳ) 등록된 장소 이외의 투표소에서의 투표

 프랑스에서는 투표등록정보가 각 투표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공유되기 때문에 모

든 프랑스인 투표자들은 사전예약이 없어도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다.

 (ⅴ) 투표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분증명

 각 투표자는 투표 이전에 그들이 투표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신분증명 서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지받는다. 또한 그들은 사진을 가진 어떠한 형태의 신분증명

도 가능하다.

 8) 선거감독기구59)

59) Hisham Mousar Alex Reed Sebastian Abjorensen Siem Hok Leang Heng Sim,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Process Issues in France, Kore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Parliamentary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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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선거감독기구에 대한 개요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프랑스의 선거감독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1958년 10월 4일 제5공화국에서 채택된 헌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국회

와 정부 사이의 권력분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이들은 선거와 헌법적 

문제에 관한 최고결정기구이다. 

 많은 다른 나라의 선거감독기구와는 달리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단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만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의 헌법일치 여부도 1차적으

로 판단하는 강대한 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프랑스 내무부 또한 편파적이지 않게 

투명한 국가선거, 지방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헌법위원회와 공조하는 반면에 

CNCCFP는 주 차원의 선거운동 자금이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ⅱ) 선거감독기구 위원의 임명

 국회 상•하원의 장은 각기 9년의 임기를 가진 9명의 헌법위원회의 위원 중 3인

을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매 3년마다 국회 상•하원의 의장이 헌법위원회의 한 

위원을 임명하며 그들은 중임 이상의 임기를 가진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나이 또는 직업의 제한은 없지만 위원들은 반드시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수

준의 이익충돌 방지의 의무를 지니며 어떠한 다른 선출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특

히 전직 대통령들은 전직 대통령의 한 권리로서 헌법위원회 내에 한 직위를 차지

할 수 있기도 하다.

 (ⅲ) 선거감독기구의 의무와 권한

 정부는 대통령선거에 대한 개표의 조직화에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와 

논의의 과정을 거친다. 헌법위원회는 또한 선거실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

래의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 감시, 감독한다. 그

들은 선거결과를 검증하는데 책임을 지며 선거와 관련한 논쟁을 해결하는 최고 

법적 기구이다. 더욱이 헌법위원회는 현존하는 선거법 또는 발의된 선거법 상의 

규제가 헌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헌법의 적용을 결

정하는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Cambodia, 2014.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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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캐나다

 1) 투표시간

 (ⅰ) 일반적 규정(선거법 제128조)

 선거지역이 뉴펀들랜드, 대서양, 중앙시간 지역인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동수시간 지역인 경우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산악시

간 지역의 경우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태평양시간 지역인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7시까지 투표시간을 각각 12시간으로 한다.

 (ⅱ) 기타 관련 규정

 ⅰ) 한 선거구 내에 2개 이상의 지역시간이 적용되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관

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역시간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궐선거가 같은 날, 같은 지역시간에 실시되는 경우의 

투표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로 한다.

 ⅲ) 선거권이 있는 모든 피고용인은 선거일의 투표시간 중 연속한 3시간 동안 

투표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허가한 투표시간 동안 직장에 부재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피고용인의 급여을 삭감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투표의 결정

 (ⅰ)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정식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선거관리관은 후보자

등록 종료 이후 즉시 투표실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ⅱ) 통지 및 공고

 ⅰ) 선거관리관은 투표실시 결정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리관 사무소에 각 후보자

의 성명•주소•직업 및 정치적 소속단체(정당), 선거구 내의 각 투표구의 명칭과 

투표구 번호 및 투표소의 주소를 포함한 투표실시 공고문을 작성•게시하여야 한

다. 

 ⅱ) 선거서기 또는 중앙투표감독원은 동 공고문을 투표소에 게시한다.

 ⅲ)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전 35일 이후에 투표구의 경계에 관한 구역표 사본을 

각 후보자에게 10부 범위 내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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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투표구

 (ⅰ) 일반적으로 투표구는 지난 총선거의 투표구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ⅱ) 선거관리위원장이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

관에게 지시한 경우, 선거관리관은 지리적 조건, 투표관리자의 편의, 행정구역상

의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ⅲ) 투표구는 도시투표구와 농촌투표구로 구분된다.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은 상

이하지만 그 구별 기준은 ‘5,000인 이상의 인구를 가진 모든 시•읍’이고, 이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투표구는 원칙적으로 도시투표구로 간주한다.

 4) 투표소

 (ⅰ) 선거법 제120조에 따라 각 투표구에는 1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한다.

 (ⅱ) 투표소는 일반적으로 학교 또는 교회에 설치하며 각 투표소에는 1개 또는 

2개의 기표소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5개 이내의 투표구

의 투표소로서 중앙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ⅲ) 선거관리관은 선거법 제122조에 따라 투표소로 사용될 적합한 건물을 확보

할 수 없는 경우 인접투표구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ⅳ) 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투표구에는 선거관리관이 선거관리장의 승인을 

받아 2개 이상의 투표소를 포함하는 투표구를 설치할 수 있다.

 5) 투표용지

 (ⅰ) 기본적으로 전국이 동일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ⅱ) 투표용지에는 사진이나 정당의 심볼마크 없이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만 인쇄

하며 2개 국어(영어, 프랑스어)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투표소 관리

위원에 의한 서명 등 인증이 필요하다.

 (ⅲ)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장이 선거명령서 송달과 동시에 또는 가능한 신속하게 

선거관리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작성•인쇄되어야 한다(선거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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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후보자의 성명은 추천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성씨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

한다(선거법 제117조). 다만 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업 및 주소도 기재한다.

 (ⅴ) 후보자의 정치적 소속단체가 명시된 후보자는 후보자성명 하단 또는 후단에 

기재한다(선거법 제117조).

 (ⅵ) 후보자의 직업 및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는 성명이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

상이거나 등록마감 후 3시간 이내에 선거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이다.

 (ⅶ) 투표용지 원본과 부본 사이에는 절취선을 두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

며, 각 투표소의 선거인 수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25매•50매 

또는 100매씩 하나의 책으로 철하여야 한다.

 (ⅷ) 선거법 제116조에 따라 투표용지에는 인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 투표절차

 (ⅰ) 투표진행의 지휘•감독은 부선거관리관이 한다.

 (ⅱ) 투표의 사전준비(선거법 제140조)

 부선거관리관은 투표소를 열기 전에 투표용지의 바깥쪽 서명란에 약식서명을 하

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이후 봉인하여 책상 위에 비치한

다. 이러한 사전준비는 후보자, 후보자의 대리인 및 유권자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행해진다.

 (ⅲ) 투표진행 절차 

 ⅰ) 선거인이 부선거관리관에게 주소와 성명을 진술하면 투표서기는 동 선거인

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부선거관리관은 투표용지 뒷면에 

서명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한다(선거법 제150조)

 ⅱ)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 

오른쪽 작은 원 안에 x표 또는 그밖의 표시를 한 후에 접어서 부선거관리관에게 

인계한다(선거법 제151조).

 ⅲ) 부선거관리관은 유권자로부터 받은 투표지를 펴지 않고 약식서명과 일련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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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확인하고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함으로써 투표절차가 

끝나게 된다(선거법 제151조).

 (ⅳ) 투표의 제한(선거법 제149조)

 공식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인이나 신분확인증명서의 제시나 선서

를 거부하는 자는 투표의 제한을 받는다.

 (ⅴ) 제한적으로 투표를 허용하는 경우(선거법 제149조)

 투표소이전확인서, 등록확인서를 취득한 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충분한 신분증명

을 제시하고 부선거관리관이 선거관리관과 함께 선거인이 예비선거인명부 또는 

명부수정기간 중에 성명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투

표를 허용한다.

 6. 필리핀

 1) 투표시간

 통합선거법 제190조에 의거하여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2) 투표하기 위한 신분증명

 필리핀에서 투표하기 위하여는 사진을 가진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3) 투표구 및 투표소

 (ⅰ) 투표구(통합선거법 제150조)

 ⅰ) 투표구는 가능한 선거인수 300인 이하이어야 하며, 가능한 접근성이 좋고 

밀집한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ⅱ) 1개의 투표구가 선거인수 300인 이상이 되면, 선거위원회는 질서있는 선거 

및 투표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등록 최종일 후 1주일 이내에 

투표구를 분할할 수 있다.

 ⅲ) 다른 읍과 합병된 읍은 합병된 읍의 가장 먼 곳의 동과 합병한 읍에 있는 

가장 가까운 투표소 사이의 최단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개의 투표소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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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ⅳ) 정규선거 전 45일 이내 및 보궐선거 전 30일 이내에는 투표구를 변경하거나 

새로 투표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ⅱ) 투표소

 ⅰ) 직전의 정규선거에서 지정된 투표소의 위치는 당해 지역의 정당 및 후보자

에 대한 통지와 청문을 거쳐 선거위원회가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된다.

 ⅱ) 투표소는 가능한 1층에 설치해야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친인척, 공무

원, 정당 관계 건물 내에 위치해서는 아니된다(통합선거법 제155조).

 ⅲ) 투표소는 투표구를 표시하는 번호를 표시하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ⅳ) 공립학교 교사 1인의 감시단장과 1인의 투표소 서기, 2개의 공인 정당을 각

기 대표하는 2인의 감시인으로 구성되는 선거감시인단을 설치한다.

 ⅴ) 모든 등록된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은 매 투표소마다 1인의 참관인을 임

명할 수 있다.

 4) 투표용지

 (ⅰ) 투표용지는 선거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동인한 크기와 색채로 공공경비를 

사용하여 인쇄한다.

 (ⅱ) 투표용지는 선거에서 투표되는 공직명과 후보자의 성명을 기입할 기표란을 

둔다.

 (ⅲ) 선거위원회는 투표소마다 30매의 공식투표지 견본을 선거인단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에 열람시켜 기입방법 및 투표용지를 적절히 접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ⅳ) 작성된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 등록된 선거인 수의 1.2배의 비율로 배부한

다.

 (ⅴ)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 이전까지 등록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견본

과 투표에 관한 안내 및 후보자명부를 제공한다.

 5) 투표방법(통합선거법 제198조)

 (ⅰ) 선거인은 선거감시인단의 장에게 자신의 신원에 관련된 자료과 성명 및 주

소를 제시하고, 선거감시인단이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면 단장은 당해 선거인의 

이름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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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선거인은 투표서류에 서명하고 단장은 투표용지 1매를 교부하며,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자기가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ⅲ) 선거인이 투표지에 기입한 다음에는 투표지를 수령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

로 접어서 선거감시인단장에게 반환한다.

 (ⅳ) 선거감시인단의 모든 단원의 참석 하에 쿠폰의 적당한 공란에 무인을 찍고 

접은 투표용지를 선거감시인단장에게 제출한다.

 (ⅴ) 선거감시인단장은 당해 선거인 및 모든 선거감시인단이 참석한 곳에서 동 

투표지를 펴거나 내용을 보는 일이 없이 전에 기록한 투표서류에서 그 번호를 확

인한다.

 (ⅵ) 선거인은 즉시 투표기록서류에 있는 자기의 서명 옆 무인란에 무인을 해야 

하며, 선거감시인단장은 선거인의 오른쪽 집게손가락 손톱이나, 집게손가락이 없

으면 사용가능한 다른 손가락의 손톱에 질산은 및 쿠마씨 블루염색약을 발라야 

한다.

 (ⅶ) 선거감시인단장은 선거인의 무인 옆의 적당한 곳에 서명하고 모든 사항이 

정연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선거감시인단 및 선거인의 참석 하에 쿠폰을 

분리하여 접은 투표지는 유효투표지 칸에 넣고 분리한 쿠폰은 못쓰게 된 투표지

칸에 넣는다.

 6) 이의제기

 (ⅰ) 위법한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통합선거법 제199조)

 선거인이나 참관인은 투표하려는 자가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

의 성명을 도용하거나 자격상실당한 것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ⅱ) 일정한 위법행위에 따른 이의제기(통합선거법 제200조)

 선거인이나 참관인은 특정인이 자기의 투표나 타인의 투표에 대한 대가로 금전

이나 유가물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를 기대하거나, 지불제의 및 지불의 약속, 

기부하였거나 기부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또는 내기를 하였거나 선거결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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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내기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참관인(통합선거법 제178조, 180조)

 (ⅰ) 공식참관인

 ⅰ) 모든 등록된 정당, 연합정당 및 무소속후보자는 각 투표소마다 1인의 참관인

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ⅱ) 시나 읍의 선거인 자격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가 아니면 참관인으로 

지명될 수 없으며, 선거범죄나 기타 다른 범죄로 종국판결에 의해 선고받은 사례

가 없고,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방의 통용어 중 

어느 하나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며, 참관인으로 지명되고자 하는 투표소에 있는 

선거감시인단장이나 단원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가 없어야 한다. 

 (ⅱ) 참관인의 권리와 의무

 ⅰ) 참관인은 투표소 내에 참관인을 위해 마련된 구역에 체재할 권리와 더불어 

선거인이 등록하는 동안 진행절차를 참관하며, 선거개표보고서, 투표소집계판 및 

투표함, 투표진행절차 및 개표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촬영이 가

능하다. 그리고 선거감시인단 또는 특정인에 대한 부정행위 및 법률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ⅱ) 참관인은 선거감시인단, 선거인 또는 참관인들과 투•개표 과정을 혼란하게 

하는 대화를 하여서는 안된다.

 (ⅲ) 기타 참관인

 ⅰ) 적법하게 인정된 선거위원회의 시민단은 모든 투표소에서 1명의 참관인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ⅱ) 기타 시민, 종교, 전문직, 사업, 용역, 청년 및 기타 유사한 조직체는 선거위

원회의 선례에 따라 모든 투표소에서 공동으로 1명의 참관인을 임명할 권리를 가

진다.

 8) 선거자금에 관한 규제60)

60) Hisham Mousar Alex Reed Sebastian Abjorensen Siem Hok Leang Heng Sim,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Process Issues in France, Kore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Parliamentary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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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헌법 제9조는 헌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며 선거운동 선거자금의 규제에 

대하여 나타나 있다. 필리핀은 현재 정당이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공적 자금을 지

원하지 않는다. 다만 필리핀은 2012년 6월 22일 공적으로 이용가능한 선거운동 

자금조달과 서류들을 위한 규칙들을 구체화하였다. 선거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선

거 이후 30일 이내에 기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그 내용은 수령자 성명, 

기부금액과 기부일 등이다. 이러한 보고를 한 자는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을 누린

다. 

 선거운동에 제공되는 공적 자금은 없지만 선거운동 지출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전된다.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 대하여는 등록된 투표자 개인당 10필리핀 페소, 기타 선

거의 후보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하는 지역구의 등록 투표자당 3필리

핀 페소, 정당의 지원 없는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의 투표자당 5필리핀 페

소 등이다.

 필리핀의 선거운동 자금에 관한 규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이며 그들은 

기타 선거문제 규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이들은 선거운동 자금 팀을 구성

하여 자금모집활동 및 지출에 관한 감독, 선거자금 이용현황 보고서의 수취, 일부 

해당 정보의 대중공개, 선거규제와 법률과의 일치여부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 

 이러한 선거자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1천 필

리핀 페소에서 3만 필리핀 페소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벌금의 양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재범 이상의 경우에는 벌금이 2배가 되며 해당 후보자는 

입후보자격을 영구 박탈당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벌금 양형은 해당 후보

자가 재범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위나 위치에 있는

지 즉,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9) 투표자 등록에 대한 규제61)

 1998년 투표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신설 이래로 필리핀의 투표자 등록은 지속적

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고 이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관

행적으로 투표자 등록은 지역구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사무소 직원은 2

인의 선거관리위원과 1인의 보조자로 구성된다. 투표자 등록 지원자의 정보가 시

스템에 입력되기 전에 그들은 신분증명을 마쳐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신분증명

Cambodia, 2014. pp. 10-12.

61) Hisham Mousar Alex Reed Sebastian Abjorensen Siem Hok Leang Heng Sim,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Process Issues in France, Kore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 2014. pp.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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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직 유효한 형태의 신분증을 제출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필리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조 신분증들은 이러한 신분증명을 어렵게 하는 한가지 요소

이다. 따라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투표자 등록은 정기선거의 경우 선거일 120일 전, 특별 보궐 선거 등의 경우에는 

90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1996년 발효된 투표자 등록법으로 인해 정부는 1998년 새로운 선거인명부를 작

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지만 선거인명부가 기존의 인구조사 데

이터와 같은 다른 정부기구의 정보가 활용되기보다는 완전히 새롭게 작성되었다. 

더욱이 시민 생체정보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컴퓨

터화된 이미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10) 선거인명부에의 공공적 접근

 필리핀의 선거인명부는 공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명목상의 수수료만 수취

한 채 비영리법인에 의해 작성되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1) 등록 투표소 이외의 투표소에서의 투표 금지

 필리핀 법률은 투표자가 자신이 등록된 투표소 이외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선거법에서는 직업상의 이유로 다른 도시 또는 국가에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본 거주지가 소멸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다른 도시로 거주지를 옮긴 투표자의 경우에는 그의 투표등록 기록을 새로

운 거주지로 이전해 줄 것을 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7. 일본

 1) 투표시간(공직선거법 제40조)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에 개방하여 오후 8시에 폐쇄한다. 이때 개방과 폐쇄

의 기준은 투표소의 입구가 된다. 다만,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편

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도•도•부•현 선거관리위

원회의 승낙을 받아 투표소의 개방 시각을 2시간 이내에서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또는 폐쇄시각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앞당길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투표소가 강당

이 있는 초등학교에 설치되며 강당의 개방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가 된

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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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표구(공직선거법 제17조)

 투표구라 함은 투표를 행하는 단위구역을 말하며 각 투표구에 투표사무를 관리

하는 자가 임명되어 투표소가 설치된다.63) 원칙적으로 투표구는 당해 시•정•촌의 

구역에 의하는데, 다만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정•촌의 구역을 수개의 투표구로 나눌 수 있다.

 3) 투표소

 투표소라 함은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 투표의 기재와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64). 이러한 투표소는 각 투표구마다 설치되며 

늦어도 선거일 5일 전까지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39조에 따라 

공고한다. 각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

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2인 이상 5인 이하의 투표입회인을 둘 수 있으며 투표

입회인은 후보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공익을 대변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들

은 투표관리자의 관리 아래 중립적인 입장에서 투표사무의 일부에 참여하며 선거

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공직선거법 제38조)65)

 4) 투표용지

 (ⅰ) 투표용지는 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ⅱ) 관급주의(공직선거법 제45조)

 ⅰ) 투표용지는 반드시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는 1인1표

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준수하고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66).

 ⅱ) 관급 투표용지가 아닌 용지를 사용한 투표는 무효이며 투표용지에 서명이 

되어 있거나 투표소 관리위원에 의한 인증이 필요하다.

 ⅲ) 투표용지의 양식은 중의원 및 참의원선거의 경우 총무성령으로, 지방공공단

체의 선거는 당해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62) 투표소 폐쇄 시각에 아직 투표소에 머물러 있는 투표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 53조의 해설 참조; 安田充 荒川敦, 

逐条解説 公職選挙法 上, ぎょうせい, 2010. 353쪽.

63) 安田充 荒川敦, 逐条解説 公職選挙法 上, ぎょうせい, 2010. 160쪽.

64) 安田充 荒川敦, 逐条解説 公職選挙法 上, ぎょうせい, 2010. 351쪽.

65) 安田充 荒川敦, 逐条解説 公職選挙法 上, ぎょうせい, 2010. 346쪽.

66) 安田充 荒川敦, 逐条解説 公職選挙法 上, ぎょうせい, 2010.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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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투표방법

 (ⅰ) 중의원 비례대표 선출 의원선거의 경우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명칭•약칭을 

자서하고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 의원서거의 경우 참의원명부등록자의 성명 1인을 

자서하여야 한다. 기타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후보자 1인의 성명을 자서

한다.

 (ⅱ) 선거인은 선거당일 스스로 자신이 속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하며, 예

외로 부재자투표제도(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에서는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포함한다)

가 있다.

 6) 선거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가투표)

 (ⅰ) 공직선거법 제50조에 따라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라는 뜻을 선언하게 해야 하며, 그 선언을 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이에 투표의 거부는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투표관리자가 

결정하는데, 이 거부결정에 대하여 해당 선거인이 이에 불복한 경우와 대표입회인

의 이의제기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투표한 투표용지를 가투표용 봉투에 넣어 

동봉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투표함에 투입하게 해야 한

다.

 7) 조상투표(공직선거법 제56조)

 (ⅰ) 도서지역이나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선거기일에 투표함을 송치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

원회가 적절하게 투표기일을 정하고, 개표기일까지 투표함, 투표록 및 선거인명부 

또는 그 초본 및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그 초본을 송치하게 할 수 있다. 

 (ⅱ) 이러한 조상투표여행의 결정권자는 당해 선거에 관련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

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중의원 비례대표 선출 의원 또는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기일을 정한다67).

 8) 연기투표(공직선거법 제57조)

67) 安田充 荒川敦, 逐条解説 公職選挙法 上, ぎょうせい, 2010. 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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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재투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기일을 정하며 

연기투표를 실시한다68). 다만 적어도 투표 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9) 점자투표(공직선거법시행령 제39조)

 맹인은 점자투표를 할 수 있으며, 맹인인 선거인이 점자투표를 하려는 경우 투표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신청하고 투표관리자는 점자투표임을 표시한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도록 한다. 

 Ⅲ. 최근의 경향과 대응

 1. 미국

 1) 투표집계검증69)

 (ⅰ) 투표집계검증에 관한 개관

 1980년대 이래로 선거 감시의 성장과 투표 집계 검증 기술의 정교화는 독재자 

또는 전제군주와 같은 자들이 노출되지 않은채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어렵

게 만들었다. 1986년 필리핀 1988년 멕시코 1989년 파나마에서의 문제가 된 선

거들에서와 같이 이러한 종류의 부정행위들은 매우 흔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투표

집계 검증 기술의 효과성은 감시자들로 하여금 선거결과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

를 감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고 이로 인해 선거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노력을 하도록 만들었다.

 1980년 이래 국제, 국내 선거감시 기구들은 선거 과도기 또는 분쟁 이후의 선거

들에 있어서 선거당국에 의해 보고된 선거 결과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른바 퀵카운트라고도 불리는 평행투표개표상황표작성(parallel vote 

tabulations, 이하 PVT)이라는 선거참관의 기술을 실시해 오고 있다. PVT에서 

지역 감시자들은 실제 투표와 투표소에서의 집계행위를 참관하며 선거결과의 합

계를 검증하며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의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최근 몇 년간 감독기구들은 개표 검증의 한 방법으로서 출구조사와 공공여론조

사를 더욱 더 많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구조사에서 조사원들은 투표소들 

중 한 표본을 선택하여 투표자들이 어떻게 투표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한다. 그리

68) 安田充 荒川敦, 逐条解説 公職選挙法 上, ぎょうせい, 2010. 540쪽.

69) Eric Bjornlund Glenn Cowan, VOTE COUNT VERIFICATION, Democracy International, Inc., 2011. p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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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은 표본의 결과와 실제 보고가 이루어진 결과와 비교한다. 마찬가지로 일

부 참관인들은 실제 보고된 결과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서 사전 선거 여

론조사를 지적한다. 또다른 일부는 잠정적인 개표부정행위의 인지요소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선거 감독 기구들의 서로 다른 투표집계검증 도구 사용은 개표 결과의 검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기술들이 어떠한 환경 하에서 언제 적절하고 

믿을만하며 효과적인지 등이 중요하지만 국제 선거 참관의 분야에서 여전히 풀리

지 않은 의문이 존재한다. 수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정 개표검증기술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불일치

한 의견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검증 방법은 때로는 혼동과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특히 개표검증기술의 방법으로서 PVT와 출구조사의 두가지 선택 사이에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개발기구들은 때로는 상호보완의 목적으로 두가지 방

법 모두 지지한다. 반면 어떠한 전문가들은 표본에 기초한 PVT보다는 보다 포괄

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선거를 감독하고 장려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전자투표와 선거관리에 

있어서 기타 기술의 발전은 투표집계검증을 더욱 더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ⅱ) 투표집계검증의 목표

 투표집계검증은 효과적인 선거감시를 통해 선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

의 노력이다. 투표 통계작성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즉, 투표용

지가 투표용지 박스에 넣어진 그대로 개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왜 

투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증하지 아니한다. 선거 포렌식 전문가인 Walter 

Mebane은 모든 실시투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투표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선거 결과 검증의 효과적인 방법은 성공적인 선거감시를 위해 필수적이

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70). “개표의 정확성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당신은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투표소에 갔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사전에 선거인명부를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PVT를 사용하지 않은채 정당을 규제함으로써 선거가 진실

된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는 PVT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70) Eric Bjornlund Glenn Cowan, VOTE COUNT VERIFICATION, Democracy International, Inc., 201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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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의 선거참관인 제도71)

 (ⅰ) 선거참관인의 구분72)

 미국의 선거제도에서 선거참관인은 크게 정당 참관인, 비정당 시민 참관인, 초당

적 국제 참관인 그리고 학술적 참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 정당 참관인 

 대부분의 경우 투표 참관인 또는 도전자라고 언급되는 정당 참관인들은 정당과 

정당의 후보자를 대표한다. 정당 참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

분의 미국의 주에서 법령에 의해 허가된다.

 ⅱ) 비정당 시민 참관인

 많은 미국의 비정당 단체들은 시민들이 선거를 참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부

분의 단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주 또는 카운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참관인

들은 선거과정의 적정성을 보호하고 선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선거의 질과 신뢰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ⅲ) 초당적 국제 참관인

 초당적 국제기구들은 선거가 열리는 국가의 거주인 또는 시민이 아닌 국제 참관

인들로 된 팀을 구성한다. 그들은 전문적 방법론을 구사하고 민주주의적 선거를 

위한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기초하여 선거를 평가한다. 국제참관인들은 실시 선

거에 대하여 선거결과에는 상관없이 데이터에 바탕을 둔 신뢰성 있는 평가를 추

구할 뿐이다. 1990년 미국은 유럽안보협력기구(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s in Europe; OSCE)에 가입할 당시 국제참관인들이 미국의 선

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ⅳ) 학술적 참관인

71) The Carter Center, A Guide to Election Observer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cartercenter.org/.

72) The Carter Center, A Guide to Election Observer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cartercenter.org/.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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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 참관인들은 고등교육기관과 대학 등과 연계하여 민주주의의 실시를 강화

하기 위한 목표로서 선거를 연구하게 된다. 비정당 시민 참관인들과 마찬가지로 

학술적 참관인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선거운동 또는 정치적 결과를 홍보하지 않

는다. 

 (ⅱ) 연방 참관인의 역할73)

 1965년 투표권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지역구 또는 연방 주들에서의 선거를 

감독하기 위하여 연방 참관인을 두도록 하였다. 미 법무부 소속의 연방 참관인들

은 지명되며, 연방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존재하는 지역에 파견된다. 투표과정 중 

잠정적인 인종차별의 존재, 2가지 언어로 진행되는 선거 절차와의 일치 또는 장

애인 투표자들을 위한 부적절한 접근위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그

들은 선거 당일 투표를 참관해야 하기 때문에 중립적, 초당적이어야 하며 주와 지

역의 선거 관리인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지난 수년간 연방참관인이 참관하는 주의 수와 연방참관인의 수는 매년 달랐다. 

2008년과 2012년에 법무부는 23개 주에 연방 참관인을 배정한 바 있다. Shelly 

Co. v Holder(2013)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6년에 배치된 연방참관인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앨러배머,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4개 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방 참관인을 두도록 했던 결과 투표

권에 관한 법률(Voting Rights Act)의 국회통과 이래로 가장 적은 연방참관인의 

수를 기록하였다. 법무부는 선거 참관을 위한 법무부 소속 내부 직원을 파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해당 지역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 

 (ⅲ) 사례연구74)

 ⅰ) 코네티컷주

 코네티컷주에서 투표소에서 참관을 할 권리는 정당의 대표, 자격을 갖춘 지원자

들과 비공식적인 확인자들만 가질 뿐이다. 이러한 정당 참관인들은 각 정당의 지

역위원장에 의해 지정되며 적어도 선거 2일 전까지 각 지역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에 참관인들의 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전 선거와 선거 이후의 절차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비정당 시민 참관인 단체인 Conneticut Voters Count는 2007년 이래 코네티컷 

73) The Carter Center, A Guide to Election Observer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cartercenter.org/. p. 11.

74) The Carter Center, A Guide to Election Observer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cartercenter.org/. p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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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모든 주요 선거 이후 감사를 참관해 오고 있다. Citizen Audit라는 단체는 

감사의 참관 효율을 향상시키고 감사 과정의 일반적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

적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몇몇 다른 제안과 더불어 최고 디렉터인 루터 윅스는 그

의 단체가 공공 감사 기간 동안 좀더 강제성을 지닌 감사와 재집계 절차를 허용

해 주며 투표용지 보호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ⅱ) 조지아주

 정당 참관인들은 조지아주에서 “투표 참관인”들로 불리며 각각의 정당, 독립된 

후보자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마다 2명의 선거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다. 더욱이 각가의 지명 단체는 지역구 한정 참관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25명의 전미 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다. 

 조지아주 법령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투표참관인 이외의 어느 누구도 선거일 당

일 참관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투표 기기의 정확성 테스트와 

같은 특정 절차들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ⅲ) 대중이 선거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미국 내에서 메사추세츠, 네바다,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몬트, 워싱턴과 위스콘신주는 선거당일 투표소뿐만 아니라 선거 이전 및 이후의 

절차에 대중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다. 만일 그 과정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면, 이는 전형적으로 국제 참관인 또한 포함하게 된다. 이들 주 중 다수는 대중이 

투표자들과 투표용지 박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며 참관하는 동안 가드레

일 뒤에 머물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주의 경우에는 심지어 대중들이 투표기기의 테스트와 같은 절차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가진 경우가 있지만 선거당일 투표참관하는 것이 매

우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

 ⅳ) 관습법상 국제참관인을 허용하는 주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릴랜드, 미

시간, 미네소타, 몬타나, 네브레스카,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유타, 

웨스트버지니아의 18개 주는 비록 명문화된 법률조항은 없더라도 관습법상 국제

참관인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참관인 허용의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도 있다.

 다만 일부 주 또는 카운티는 허가된 국제 참관인들이 더 이상 참관을 지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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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시 참관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ⅴ) 국제참관인을 금지하는 주

 앨러배머,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사스, 코네티컷,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

시피,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주는 주 법률에서 국제참관인을 금지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는 선거 참관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공식등록된 투표자로

서 인증받은 정당 참관인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주의 법

령은 정당 참관인은 미국시민권자여야만 한다. 코네티컷주에서 대중은 선거 사전•

사후 절차를 참관할 수는 있지만 투표소에는 접근이 제한되며 이는 정당 참관인, 

투표자, 언론, 투표소 사무원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ⅲ) 선거참관인과 선거구 내의 부정선거율75)

 Joseph Asunka, Sarah Brierley, Miriam Golden, Eric Kramo, George Ofosu

의 Election Observers and Electoral Fraud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거참관인들

이 투표소에서의 부정행위들을 줄이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투표소 주변에서의 부

정행위들은 특히 투표소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지지세가 짙은 지역일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시사한다. 첫째, 선거 당

일 선거구 내 투표소 부정행위라는 관점에서 과연 선거참관인의 순효과는 무엇인

가? 둘째, 한 선거구 내에 선거참관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전체 부정선거율을 

줄일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60개의 선거구와 해당 선거구 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행위(overvoting)와 평균 투표율을 산출하고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선거구 내의 

overvoting과 선거참관인 포화도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한 

선거구 내에서 참관인을 둔 투표소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공간 밀도를 줄일 수 

있는지도 살펴 보았다.

 랜덤화된 실험적 연구 체계와 함께 2012년 가나 의회 총선거 기간 동안 복수의 

부정행위에 대한 선거참관인들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나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선거부정행위율을 낮추기 

위하여 선거참관인의 배치 밀도를 높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책입안자와 선거참관

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표본 투표소 내 선거참관인 포화도를 30퍼

센트에서 80퍼센트로 증가시킨 결과 약 3.3퍼센트 가량 overvoting 행위를 줄일 

75) Joseph Asunka Sarah Brierley Miriam Golden Eric Kramo and George Ofosu, Election Observers and 

Electoral Fraud, 2013, pp.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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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선거참관인 포화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짙

은 지역에서 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회피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실적 관점에서 이러한 선거참관인 집중도의 변화는 참관인이 배정된 투

표소의 비율을 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증가시킨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곧 선거참관인 포화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히 부정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

지만 특정정당 지지세가 짙은 지역내의 선거참관인 배정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 증가된 참관인 밀도가 참관인의 회피효과를 감소시키는 부가적 편익을 

창출할 것이다.

 가나에서 선거참관인의 부정방지 효과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또한 비록 

정당들이  투표 당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쟁 정

당들의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한 정당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동향에서 그러한 비공식적 감시활동은 더

욱 힘들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정당간의 정치적 경

쟁이 공모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당들은 상대 정당의 부정행위로 인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연구는 어떻게 선거참관인이 부정행위를 줄이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다. 첫 번째 관점은 지난 20년간 수천명의 교사와 기타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선

거참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 온 CODEO와 같은 조직의 운영과 존

재가 가나의 성장하는 중산층에게 민주적 가치를 배양해 주는 큰 역할을 수행했

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선거참관인들은 민주적 규범의 성장을 대표하는 격

이 된다. 참관인들이 배정된 장소에서 부정행위가 줄어드는 것은 곧 민주주의 가

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감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또다른 관점

은 법률적 의미에서 선거참관인들은 합법적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

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정당들은 한 선거 참관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부정행위를 삼가하고자 한다. 왜냐하

면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법률 대리인들에게 통보되어 잠정적으로 벌금을 

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가지 관점은 두 개의 다른 참관인제도 시

행의 메커니즘을 대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2. 영국

 1) 2017년 6월 영국 의회 총선거76)

76) The Electoral Commission, The administration of the June 2017 UK general election,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3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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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683만 5433명이 2017년 6월 영국 의회 총선거의 투표자로 등록하였고 이

는 영국 전역의 모든 선거 중 가장 많은 수의 투표자 수이다. 선거 이후 조사한 

결과 투표자의 79퍼센트는 선거가 충분히 공정하게 시행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입후보자의 89퍼센트가 선거관리에 긍정적으로 만족하였다. 2017년 6월 영국 의

회 총선거를 동년도 5월 지방정부 선거예정일을 3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갑

작스럽게 공표한 결과 선거관리위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등에 대단히 중

대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신뢰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5월과 6월 선거가 잘 

시행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들과 선거관리원들은 감축된 예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

며 선거 전문가들이 점점 지방선거 담당 조직을 떠나고 있다. 선거관리자협회(the 

Association of Electoral Administrators; 이하 AEA)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

거관리사무 업무를 그만둔 사람들은 전체 선거관리사무원 중 12퍼센트에 달한다

고 한다. 그들은 또한 많지 않은 전문적 소프트웨어와 프린트 공급업체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일부 투표자가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플리머스와 

뉴캐슬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슈는 선거관리위원회들의 선거관리사무에 있어서 보

완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2) 영국 의회 총선거에서의 문제점

 (ⅰ) 흔한 이름을 가진 입후보자의 문제

  후보자들과 정당은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후보자들이 

그들이 흔히 알려진 대로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항의한 

바 있다. 이는 이미 지난 2015년 영국 의회 총선거에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

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영국 정부는 한 선거법상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이 현재와 같

이 투표자들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의 사용을 거절할 권리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ⅱ) 대리투표의 문제

 2017년 영국 의회 총선거에서 일부 유권자의 경우 심각한 가족의 응급의료 상

황이 투표당일 발생하였거나 군부대의 갑작스런 비상대기 상황으로 인하여 투표

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투표 대리인을 선정 및 신청하였으

나 대리투표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국정부는 긴급 대리 투표인을 지정하기 위한 조건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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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선거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 대

리투표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ⅲ) 선거관리 이슈들

 2017년 선거에 관한 AEA의 보고서에서 시기적절하고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선거관리자들이 짧은 공지사

항에도 가이드라인과 기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017년 6월 영국 의회 총선거 기간 발생한 이슈들과 선거관리 기준에 반하는 

선거 수행 등을 살펴보건대 전반적으로 선거가 잘 시행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선

거 결과에 대한 법적 논쟁은 존재하지 않았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들은 이번 

선거관리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역적 선거관리에 있

어서 문제와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선거권자들이 응당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하자는 투표용지의 오류, 우편투표용지 문제의 하자, 투표

소 관리상의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플리머스와 뉴캐슬에서 의회 총선거의 관리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

다. 우선, 플리머스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약 3만 5천명의 우편 투표자에게 일반 

투표용지와 우편 투표용지 모두 발송하였고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1926명의 우편 

투표자의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지 않았고, 이는 투표자들이 우편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플리머스의 선거관리위원장은 331명의 선거

인에게 그들이 선거 공표 이전의 검토 절차의 결과로서 선거권을 박탈당했음을 

공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어떤 선거관리위원은 몇몇 투표소에서 집계된 6587개

의 투표를 누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하자들은 투표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투

표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유권자, 후보자, 선거운동원들의 

신뢰를 잃었다. 결국 이 문제는 선거 이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된 판단을 

받고자 회부되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 스미스 박사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은 선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수준 맞는 충분히 

숙련된 경험자를 가져야 한다는 점, 모든 절차의 서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충분한 품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제안들이 시행되

도록 조직화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플리머스의 의회총선거에서 문제의 선거관리위원은 영국의회 총선거

의 일반적 수행 기준들을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

분한 프로젝트 관리 과정을 발전시키고 수행할 것, 둘째 투표자의 관련자료들 중 

어느 하나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점, 셋째, 투표용지 팩들이 투표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투표자들이 해당 정보에 행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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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는 점, 개표 절차가 잘 설계되고 명확한 감사인의 행적과 함께 정확한 결

과를 얻을 것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플리머스의 선거관리위원은 영국 정부에 의해 부과된 벌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플리머스의 미래에 도래할 선거들을 보

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선거인 등록 및 선거관리를 뒷받침할 직원들을 새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3. 독일

 1) 바바리아주 지방선거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1) 2020 바바리아주 지방선거77)

 독일의 바바리아주는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

를 치뤘다. 바바리아주는 독일 내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 수를 가진 주였는데, 이

러한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에서는 예정된 날짜에 지방선거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차 투표는 3월 15일 결선투표(2차 투표)는 3월 29일에 시행하였다. 

1차투표 기간에는 모든 선거가 정상으로 이루어지며 대면투표와 우편투표의 형태

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결선투표 기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급증으로 인하

여 투표소 내 투표를 전면금지하고 우편투표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

라 바바리아주 의회에서는 우편투표에 관한 조항을 바바리아주 감염병 예방법에 

추가하였다. 이는 전세계 최초의 100퍼센트 우편투표에 의한 투표이며 팬데믹 기

간의 선거와 민주주의 절차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2) 바바리아주의 선거운동의 변화78)

 2020년 3월 4일 바바리아주 내무부는 감염병 예방 수단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를 각 투표소들에 게시하도록 요청하였고 모든 시민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공공보

건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내무부 대변인은 모든 학교가 당시 폐쇄된 상태이

고 따라서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 경우에는 학교를 투표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결선투표 기간에 가까워지자 바바리아 주 내 선거운동의 자유

가 강력하게 제한되었으며 선거운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형태로 변환되었다. 

77) Rebecca Wagner, Responding to COVID-19 with 100 per cent postal voting: Local elections in Bavaria, 

German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20, p. 5.

78)  Rebecca Wagner, Responding to COVID-19 with 100 per cent postal voting: Local elections in Bavaria, 

German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20,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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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월 16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의 수단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선거관리인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공식투

표용지와 봉투의 잠정적 부족 현상에 직면하였고 결국 내무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투표용지 샘플을 바이에른 주의 투표용지와 같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투표용지가 바바리아주 내 279개 시, 군, 

구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 자동으로 배송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 포스트와 바

바리아주 내무부 사이의 특별 협정으로 인해 완전한 형식의 투표용지가 선거당일

인 3월 29일 18시 이전에 모든 지역구에 도달할 수 있었다. 결국 유권자들은 

19,600개에 달하는 투표함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그들의 

우편투표용지를 각 지역 선거관리사무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

 결선투표에서 이렇게 모든 투표를 우편투표로 실시한 것은 유구한 독일의 우편

투표 전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우편투표 1957년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독일

에서는 그 이래로 우편투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우편투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수

정법안이 2008년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최근에

는 우편투표가 독일 시민들 사이에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2017년 연

방선거에서는 28퍼센트에 달하는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한 바 있다.

 2) 전면 우편투표와 투표율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바바리아주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58.8퍼센트에서 

59.5퍼센트로 소폭 상승하였다. 뉘른베르크의 경우 1차투표에서는 47.1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인 반면, 2차투표에서는 51.6퍼센트로 높아졌으며, 사회민주당이 우세

할것으로 점쳐졌지만 실제 2차투표에서는 기독사회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대면 선거운동 기회와 투표환경에도 불구하고 선거환경이 적

절하게 갖추어지는 경우에 현재의 다수당에게 어떠한 선거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바바리아주 지방선거의 교훈과 앞으로의 대응

 바바리아주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인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법과 다른 법

률 또는 시민의 보호에 관한 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공공보

건상의 규제는 결코 선거법과 투표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더욱이 팬데믹 속에서

의 선거관리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원내정당들이 협상하여 도출한 

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바바리아주의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인들에게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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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하였으나 우편투표가 민주주의를 지키면서도 공공보건을 양립하게 하

는 한 투표방법으로 정형화된 무대라고 볼 수 있다. 

 2021년은 독일에서 5개주의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가 예정된 해이다. 1차선거는 

2021년 이른 봄에 열릴 것이며 3월에는 헤센 주를 포함한 3개 주에서 지방선거

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바바리아주 지방선거의 사례가 매우 중요한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프랑스79)

 프랑스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라는 공공보건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3

월 15일 지방선거의 1차투표가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의 확

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3월 7일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내 각 시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투표가 프랑스의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

며 따라서 이를 연기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견의 여지도 없다고 하였다. 3월 9일 

내무부장관은 선거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

는 안내문을 발행하였고 이에는 어떻게 투표소 입장 전 손 소독제 없이 손을 씻

는게 가능할 수 있는지, 투표소의 소독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에 

의료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투표자들이 본인의 펜을 소지하

도록 의무화되었다. 이 안내문은 투표소의 폐쇄시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는 투표소의 관리가 투표절차를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1차투표의 투표율은 2014년 지방

선거의 63.5퍼센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인 44.66퍼센트에 불과

하였다. 저조한 투표율은 선거절차의 적정성 및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었

다. 

 초기에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였지만 선

거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였고 따라서 정

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3월 17일 프랑스 내무부는 2019년 9월 

4일자 명령에 의거하여 3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지방선거의 2차투표를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다. 3월 23일 프랑스 의회는 2달간 국가 비상보건위기사태를 선포하

며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방선거

에도 적용되어 장관위원회의 회의 결과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추이에 따라 2차투

표를 5월 27일로 연기하게 되었다. 5월 22일이 되자 또한 2차투표를 6월 28일로 

연기하였으며 이는 5월 27일 부 명령에 의거하였다. 이렇게 2차투표가 연기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차투표의 결과는 선거법 제224조 1항에 의거하여 유효

79) European Parliament, Coronavirus and elections in selected Member State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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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선거사무소는 2차투표가 끝날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

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선거관리 및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가 택한 선거연기의 방법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절충할 수 있는 한가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캐나다80)

 캐나다의 선거규제는 투표 절차, 정치자금, 선거운동과 선거 안보라는 핵심 요소

로 구분된다. 

 1) 투표절차에 관한 규제

  (ⅰ) 투표자 확인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또는 연방 선거의 경우 캐나다 선거사무처(Elections 

Canada Office)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선거인들은 3가지 중 한가지의 방식으로 

그들의 신분과 주소를 증명해야 한다. 첫 번째 방식은 선거인들이 캐나다 정부에 

의해 발행된 신분증 1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선거인들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에 의해 공인된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끝으로 만일 그 선거

인이 그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투표소에 등록된 다른 선거

인들과 동반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일이다. 바우처라고 불리는 동반 투표자는 다른 

투표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ⅱ) 선거의 적정성(integrity)

 선거의 적정성에는 선거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존중, 법률과 이에 따른 절차의 

준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체계적 규제에 의한 선거 보호라는 세가지 요

소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선거적정성 프로그램은 선거 외부 환경과 선거절차의 적

정성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위협요소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감독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투표 관리인들의 부정행위 적발, 투표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 선거 

절차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혹은 정보의 미전달, 투표소의 운영을 방해하는 기

타 행위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만일 잠재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경우 

캐나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개입하게 된다. 

80) Elections Canada, Overview of Elections Canada and the federal electoral system, Briefing Book,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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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

 캐나다의 정치자금 규제의 원칙은 공정성, 투명성과 부정자금 사용 방지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정립된다. 이러한 규제는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개인당 연

간 정치자금 기부가 1,600달러로 규제된다. 

 (ⅰ) 선거비용의 제한 및 보전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이 제한은 즉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남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반 선거비용에 적용된다. 이 

제한은 정당과 후보자들마다 다르게 산정되며 각각의 선거 지역에 등록된 선거인

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선거현대화법(Elections Modernization Act)의 발효

에 앞서 이러한 선거비용 제한은 선거기간의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양

대 정당을 제외한 제3자들은 또한 선거 이전과 선거기간 동안 규제되는 행위들과 

관련하여 최소 51만 1700달러에서부터 최대 102만 3400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제받고 있다. 전체 투표의 2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가지거나 그들이 후

보자를 낸 선거구에서 5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가진 정당들은 그들이 지불한 선

거비용에 대하여 일부 보전받을 자격을 지닌다. 후보자 본인의 경우에는 당선되거

나 1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야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선거비용 보전은 매우 엄격한 의무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건적으로 허용

된다.

 (ⅱ) 공식 대리인의 역할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규제 원칙은 한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의 재정적 거

래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닌 공식 대리인의 책임과 역할에 기초한다. 대개의 경우 

공식 대리인들은 선거 이전에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사전에 트레이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에이전시가 매뉴얼과 웹 튜

토리얼을 만드는 와중에 해당 공식 대리인은 그들의 방식대로 룰을 익힌다. 그들

은 직접적으로 캐나다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정치법인지원 

네트워크(Political Entities Support Network)에의 접근권한을 가진다. 

 3)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정당의 방송시간,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광고, 투표자 전화 서비스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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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등과 같은 선거운동의 특정요소들은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규제된

다.

 (ⅰ) 방송 중개인

 CRTC(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에 의해 공인된 자격을 갖춘 캐나다

의 방송사업자들은 총선거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정당을 위한 방송 시간을 사용

함에 있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법률에 따라 

방송시간을 각 정당들에게 배분하는 방송 중개인에게 선거기간 중 방송사업자들

의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 배포하며 1992년 이래로 방송 문제에 관한 

전문 변호사인 Peter S. Grant 법의 적용에 대한 정당과 방송사업자간의 논쟁을 

중재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ⅱ) 소셜 미디어 광고의 등록

 선거현대화법에 도입된 새로운 규칙 하에 디지털 플랫폼들은 선거기간 전후의 

편파적인 선거광고를 등록해야 하는 규제를 받는다. 그 등록은 해당 광고의 책임

인의 성명과 광고메세지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과 제3자들

이 선거운동기간에 그들의 편파성 선거광고에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

하는 의무를 가짐을 의미한다. 

 (ⅲ) 선거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인명부는 성명과 주소 그리고 선거인들의 고유번호를 포함

한다. 정당들은 종종 선거인명부와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선거인에 대하여 획득한 

정보를 보충하기도 한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국회의원과 

후보자들, 정당들에게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해당인들이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밀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거현대화법에 의한 최근의 변화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지원하는 

모든 정당들이 정당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강을 공개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조항들의 효력발생 

3월 이내에 정당들은 이미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연방 프라이버시법과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은 정당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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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지역이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프라이버시법의 규제를 

받는 연방조직인 셈이다.

 4) 선거 보안에 관한 규제

 연방선거의 과정은 선거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법률적, 

절차적, 기술적 보호장치들에 의해 보호된다.

 입법적 관점에서 선거현대화법은 최근 캐나다 국내선거에 대한 외국의 영향과 

허위 정보의 유통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발안되었으며 정당 

또는 제3자에게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소유자나 경영자들이 

반드시 플랫폼에 게시되는 선거광고메세지를 등록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의 규제를 유지해야만 한다. 

 한편,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캐나다선거법 시행의 책임을 지는 위원장

(commissioner), 사이버보안센터, 비밀수사국 등과 공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역

할을 논의하며 예상가능한 잠재적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등 선거안보에 관련된 계

획을 수립하야만 한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캐나다

인들의 민주적 투표권과 피투표권의 행사를 보호하는데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6. 필리핀

 1) 2016 필리핀 선거감시단 파견의 개요

 미국의 비영리 선거감시기구인 카터센터는 2016 필리핀 의회총선거를 위해 선

거감시단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선거법위반뿐만 아니라 광의의 맥락 즉 표현의 자

유, 선거운동 비용, 선거불복행위에 대한 해결 등에 관하여 민다나오에서의 감시

업무에 집중하였다81).  

 2) 필리핀 선거감시 결과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2016 의회선거의 자동화된 선거가 이전의 선거들에 비하

여 중대한 향상을 이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갈등 및 선거법

위반 또는 폭력행위들은 전국적 차원보다는 지역적으로 일부 발생하였다. 민다나

오의 무슬림자치구의 경우 투표소로 가는 도중에 일부 폭력이 일어났으며 선거일

81) The Carter Center, Limited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to the Philippines June 2016 Statement, p. 1.



- 65 -

에 임박하여 갈등으로 인한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필리핀에서 성행하는 투

표 매매행위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불법행위가 증가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투표매매행위가 자동화 선거시스템의 

도입 이후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투표절차에 있어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선거비용의 규제와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진일보하였으며 최근에는 선거비용 지출제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으며 이로 인해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거짓보

고서를 제출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한다82). 

 3) 필리핀 선거감시의 교훈

 카터센터의 선거절차에 대한 평가는 일부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2016년 필리핀 의회총선거와 관련하여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 

COMELEC은 장애인의 선거참여율 향상, 여성의 투표권 보장 등의 문제에 있어

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뤄내었다고 평가하였다83).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의 경우 제도적으로 아직 투표민주주의를 발현하기 위해 갖춰지지 못한 점이 많

으며 설령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필리핀이 2016년 의회총선거에서 국제참관인을 허용한 바와 같이 국제참관

인을 허용하게 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거질서 및 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일본 

 1) 투표방법의 개혁과 대표성 확보84)

 투표 기회를 늘리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오

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투표일에 대하여 현재 관례화되고 있는 일요일 투표에 충실하지 않고, 

평일 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일투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회사 등은 유급 투표휴가제도를 마련하거나 투표에 따른 지각 및 결석은 

출근으로 취급하는 등 투표환경 정비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투표방법은 유효투표의 감소, 개표사무의 간소화, 개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자동서식 투표제도에서 기호식 투표제도로 개정하는 것과 

82) The Carter Center, Limited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to the Philippines June 2016 Statement, p. 1.

83) The Carter Center, Limited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to the Philippines June 2016 Statement, p. 19.

84) 政治改革推進協議会, 新制度の検証と当面の緊急改革課題, http://www.secj.jp,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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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후 검증 가능한 물리적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하는 방식의 전자계산·처리 

시스템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가장 단순한 것 같

지만 이 정도의 개혁은 현재의 투표율 하락 상황에서 지체 없이 검토되어야 한

다85).

 그런데, 유권자의 의식 개혁이 일거에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

다. 특히 선거운동의 조직 측면에서 기존의 것이 살아남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

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의 대부분은 제도 개혁에 대한 과대평가, 과대 기대

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소선거구 선거를 "시궁창"선거라고 일축해 버릴 논자는 후보자와 유권자에

게 직접 접촉 자체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원래 소선거구 선거가 본래 기대된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

거제도개혁과 병행하여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 해제 등에 의해 정당별 정책 경

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정비에 노력하는 행정 개혁과 지방 분권의 추진, 

지방 의회 · 선거의 재검토, 국회 개혁 등이 대전제였다. 

한편, 더 매크로의 차원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선거제도는 정당의 정책에 접근하

는 관심을 높이고 공약의 무게가 한층 증가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선거를 정당 중심으로 본다는 발상이 상당한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것이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이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오히려 그 가장 큰 불만은 제도가 예정되어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정당의 모

습에서 현 실제 정당이 너무 괴리되어 있는지에 쏠리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다. 실제로 선거 후 각종 조사를 보아도 중선거구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세

상에 알려진 것처럼 강하지 않고, 오히려 소선거구에 대한 지지가 눈에 띄게 증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기준으로 정당에 자기 개혁 노력을 촉구하는 기

존의의 기본 정책을 전혀 바꿀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현행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측면에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 인식이다.

 물론 이는 현행 제도를 고수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론의 비

판을 받은 중복 입후보 제도에 얽힌 여러 문제와 정수 시정 문제에 대해 일정한 

수정을 제안 할것이다. 또한, 행정 개혁과 관련도 있어 의원 정수의 삭감이 여론

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참의원에 대해서는 상수 불균형 문제를 포함 오랜 선거

제도의 문제가 있다.

 2) 당선인 결정 기준의 근본적 재검토

85) 政治改革推進協議会, 新制度の検証と当面の緊急改革課題, http://www.secj.jp, 1997,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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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원 소선거구 선거에서 당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

의 최다 수를 얻는 것과 동시에 법정 득표수로 유효투표 총수의 1/6 이상의 득표

가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유효투표 총수를 분모로 당선에 필요한 법정 득표 수를 

정하는 방식은 투표율이 높은 경우에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얻었다, 다만 투표율의 저하에 의해 유권자 수와 유효 투표 총수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유효투표 총수를 분모로 일정 수 이상의 득표가 있다는 것을 당첨 조건

과 현재의 법정투표 제도를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를 분모로 하는 방식(예를 

들어,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총수6 분의 1)로 개정하였다. 이 조건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재선거를 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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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투·개표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 

Ⅰ. 선거사무원 선발 방식과 법적 지위 개선

1. 선거관리위원회 편제의 조정과 당위성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국정의 발전과 사회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단하게 

변모해왔다. 모름지기 선거관리기관이라 함은 선거사무의 일체에 관하여 그 중추

적 기능을 집행하는 전담기구를 말한다.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먼저 검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관계 경찰관 등에 의한 공직선거

법 규정이 완벽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이의 시현을 위해서는 선거

관리위원회의 조직이 우선적으로 구조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민주화와 대의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증대하면서 선거관리

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다양화하고 복잡다기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일시적 국가사무 동원으로 전문성 결여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개표관리의 전문화

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편제 조정과 당위성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

구 개발한다. 

2. 유연근무제 개선

 투개표분야의 실질적 적정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투개표관리사무에 

보다 적합한 유연근무제 유형(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개발하여 선

거사무 종사자들의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고, 직무에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수당제 직무급 등을 심층 분석하여 사명감 및 책임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담당관제의 확대

 각급선관위에 투개표담당관을 두어 현행 일부 담당관제를 확대한다.

 선거직류 행정공무원의 5급 사무관 정원은 287명에 현재인원은 277명이고, 6급 

행정주사직 정원은 843명 정원에 853명이 현재인원이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편제 상으로는 국회의원 선출 3인 이상인 지역에

는 담당관(사무관)을 두되, 2인 선출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담당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무국장 통리 하에 선거계장,지도계장 및 홍보계장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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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욱이 중규모 이하 사무국에서는 선거계장, 지도홍보계장 만으로 조직되어

있다.

 투·개표 분야의 보다 나은 적정화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무국장 통리 

하에 담당관제가 요구되고,나아가 중소규모 이하의 사무국에서도 선거계장, 지도

홍보계장의 편제는 특히, 선거의 해에 있어서 소기의 필요적 합리적 합목적적 업

무수행의 충분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당해 문제는 결과적으로 6급 행정주사직 정원을 축소하여 사무관 정원을 확대하

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부수적으로 수반하지만  현

행 5급, 6급 보수 기준표에 의하면 특별한 예산증액을 수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직무에의 적합성을 고려할 때에 매우 바람직한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명칭문제는 해당 직무에 알맞게 투개표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선거계장의 

직명을 관리계장으로 개칭 변경하는것이 보다 포괄적이며, 당해 업무 콘텐츠에 부

합할 것으로 판단한다

Ⅱ. 개표참관인 등 개표종사자 제도 개선 

1. 투개표관리 종사자·봉사자 제도 개선

 개표관리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따라서 

개표참관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일층 강화하고,  중립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참여기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특히,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과는 달리, 각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이익대표

적 성격보다는 오히려 공익대표적 성격이 강하므로 중립성, 투명성 및 적합성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위촉에 있어서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

나, 당해 승낙에는 문서에 의한 승낙이든 구두에 의한 승낙은 구별할 필요가 없

다.

 한편, 투개표참관인의 선임에 있어서 당해 선거의 공직 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투

개표참관인으로 선임될 수 없고, 나아가 다른 선거라 할지라도 당시에 후보자인 

경우에는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  

2. 투개표관리 협조요원 제도 개선

 선거란 일반적으로 다수인에 의한 숫자적 집합의사에 의하여 특정의 공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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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임하여야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투표비밀주의가 보편적으로 채택되

고 있는 현대 민주사회에 있어서 공적으로 해당 특정한 지위에 취임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의 구체적 방법으로  대표적인 수단이 투표이다.

 따라서, 일반 투개표관리자 뿐만아니라 투개표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 언론

사 취재‧보도요원, 경찰·의료‧소방‧전기 등 관련 기관의 협조요원들에 의한 참여기

회의 확대와  능동적 보상제도를 고려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실현하는 

우회적 수단이기도 하다.

3. 투개표지원단 신설 

 투개표 분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 투개표분야의 특정 사무에

대하여 지속적 지원체계가 요청된다. 따라서 투개표지원단(가칭)을 상설기구로 신

설하고 임기제(3년)로 하여 각종 선거시기에 정당 후보자만의 선거참관방식을 지

양, 일부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편향된 참관인을 배제함으로써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 및 적합성을 제고한다.

  투개표지원단제도의 신설, 운용은 투개표 분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0조의 4 규정을 신설하여 투개표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자 중에서 

선거의 투개표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투개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

 투개표지원단을 두도록 한다. 선거에 있어서 투개표지원단의 존재는 기능적

으로 명백한 부수적 수단이다. 

Ⅲ. 투·개표소 등 완전 공개 원칙 

 1. 투·개표소 공개 

 투표소라 함은 선거인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투표의 기재 및 그 투함행위

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투표소와 투표소 시설장소는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학교의 강당이나 강의실을 투표소로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는 투표소 시설장소이고, 투표소는 대학교의 강당 또는 강의실이 된다. 

 투개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투표소에 대한 고시는 매우 중요

하다. 즉 투표소의 소재를 일반 선거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소, 선거일투표소, 거소·선상투표소, 재외투표소, 특별관리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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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든 투표소 완전 공개에 관련된 법령울 분석하여 현안과제를 도출한다.

 2. 투표 이후의 전 과정 공개

 개표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표소의 모든 사무가 공개

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투표행위는 선거인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투표 마감 이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 마감 

이전에도 개표의 초기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투표행위의 전과정이 개표

관리에 포함되므로,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부터 개표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공

개하도록 한다. 즉 투표행위 이후의 투표용지의 동선, 투표함의 동선 등 모든 투·

개표 과정을 명백히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관외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우편수단 사용, 투표함 이동에 따

른 참여 사인의 신분 공개 등에 따라 우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 여부 검토 

등 투·개표 과정 완전 공개에 관련된 법령을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한다.

 3.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과의 조화

 선거의 기능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국민적 주권의식을 높

이고,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기관, 대표자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상 선거의 원칙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헌법적으로 구

체화 시킨 수단이다. 현행 헌법은 제41조 제1항과 61조 제1항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투표비밀주의)

은 일면적 프로그램 규정이 아니고 다면적 기능 규정이다.  

 말할 것도 없이, 비밀선거의 원칙은 기능입법으로서 선거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는 선거에 

관한 기본사항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및 선거경쟁의 룰을 정하고 있다. 공

직선거법이 단순한 조직법이 아니라 기능법으로서 정확히 이해되고 최대한 적정 

운용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상의 비밀투표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서 투개표의 최적화 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민주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불가결의 전제조건이고, 민주사회를 유지강화하고 민주주

의를 보다 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이다 

Ⅳ. 기타 개표사무 적정성 확보 방안

 1. 수개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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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투개표에 대한 기술적 수준은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여 일응 시

스템 수출국으로 도약하였지만 투표분류기, 투표지심사계수기 등 전자기기의 활용

과 수개표 병행 방안 및 투표소 수개표 방안 등의 장단점을 기술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실시함으로써 투개표 기술의 융합적 진보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욱 고도화한다.

2. 적정성 제고 수단으로서 SNS의 적극 활용

 사고 예방과 손쉬운 과오정정이 가능하도록 전 투·개표소와 투표지·투표함의 이

동 경로와 동선을 실시간 유튜브(You-Tube) 또는 밴드(Band)로 공개하는 방안

도 있으며,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정치의 유튜브화, Youtube-ification of 

politics)한다.

3. 명확한 검표가 보장되는 전자투표제 도입 검토

 현행 기표식 투표주의의 예외로서 전자적 기록식 투표기기를 이용한 투표 즉, 전

자투표의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 전자투표기에서 행한 투표는 전산상의 투표 근

거를 남기고 동시에 투표지를 배출함으로써, 사후적 검토 시에 상호 대조가 가능

한 전자투표제 도입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선거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분쟁 및 의

혹 제기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 법률 제177호(2001년 12월 공포, 2002년 2월 시행)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특례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관한 전자적 기록식 투표기를 이용하는 투표방법 등

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선거의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을 확

보하는 한편, 개표사무 등의 효율화 및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유권자의 의식, 단체의 규모 기타 능력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의 책임하에 

조례로 정함으로써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선거에 전자적 기록식 투표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투표제의 도입에 의하여 첫째, 투표가 기계조작을 통하여 행

해지므로 용지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 발생하는 의문표나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고 

둘째, 투표의 집계에는 계산기를 사용하므로 개표사무 종사자를 대폭 줄일수 있는 

동시에 선거인은 선거 결과를 신속하게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밖에도, 

투표용지의 제작과 인쇄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투표의 보존관리

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기기에 따라 이중투표의 방지 및 투표의 비밀유

지 등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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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르다투표제도 도입 논의86) 

 옛부터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투표가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단순 다수

결 방식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런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선택 이론에서 표시된 "보르다 투표87)"와 공공

경제학 이론에서 제시되는 "수명 투표"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이러한 투표 

방식이 어떻게 현재의 투표 제도의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다.

 다음으로, 보르다 투표가 어떤 조건 하에서 재정 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 또한 현행 제도로부터 수명 투표 제도로의 전환은 어떤 조건에 가능한지 이론

적 분석을 살펴본다.

 1. 문제의 소재

 "민의"라는 말은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의'란 무엇일까? 반

드시 일의적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인민"이 표명하는 "

의지"를 "민의"라고 정의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민의'는 구체적으로 어

떻게 표현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투표에 근거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구체화하는 그 투표의 구조 자체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

간이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투

표의 파트너가 변경됨에 따라 그 결과 즉 '민의'의 구체적 형태가 바뀌어 버리는 

것은 종종 발생한다. Ortega는 「대중의 봉기」에서 "민주주의는 그 형식과 발달 

정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하찮은 기술적 특성에 건전함이 좌우된다. 그 특성이란 

선거의 절차다. 그 외의 것은 이차적이다. 만약 선거제도가 적절하고 현실에 부합

한다면 무엇이든 잘 어울린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이 이상적으로 옮겨도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라고 써있을 정도이다. 경제이론의 식견도 빌리면서 유권자 

의지를 집약하는 방법인 투표제도에 대하여 기존 연구나 필자 등의 연구를 바탕

으로 소개하고 그것이 실제 재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될지를 3회에 걸쳐 

설명하기로 한다.

 투표를 언제 발명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

스에서 이미 현재와 같은 비밀투표가 도입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Stephan, 

2012). 이제 PTA 나 동창회와 같은 소집단으로부터 국정선거라 하는 대규모 선

거에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투표라고 하는 구조는 이미 충분하다고 해도 

86) 石田良, 投票理論の概要～意志集約方法の理論分析①～, 財務総研リサーチ・ペーパー, 2020, 1-5쪽.

87) 프랑스 해군 학자인 샤를 보르다는 선거제도의 설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투표에 있어서 1위에게 3점을 2위

에게는 2점을 3위에게는 1점을 배점하는 방식 이른바, 보르다 원칙(Borda rules)으로서 다수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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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만큼 우리 사이에 보급되어 있지만, 투표 제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순 다수결, 즉 최다 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하는 제도뿐만이 아니라는 것

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

다88). 

 프랑스 대선은 2회 투표제이며, 제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획

득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두명의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구조이다(칸노 

2017). 법원 재판의 평결이기도 하는 종류의 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재판관 3명과 

재판원 6명으로 구성된 평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양형"에 대하여 전원의 의견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89) 그와 같은 의

견이 없다면, 재판관 3명과 재판원 6명의 의견의 중앙치에 해당하는 형량을 적용

해야 한다90). 이와 같이 반드시 투표가 단순 다수결에 의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순 다수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대

안으로 거론되는 투표 제도로는 어떤 제도가 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아가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의 저출산과 재정적자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어떤 제도가 

제안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학의 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2. 투표 이론의 골간

 투표 이론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글의 영역을 초과하므로 전문 서

적91)에 양도하고, 단순 과반수 방식의 대안에 집중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단순 다

수결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경우 특별히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92). 그

러나 단순 다수결로서 3개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면 어떨 것인가. 3개 이상의 대

안을 단순 다수결로 결정할 때 ‘표 균열’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민주당의 앨 고어, 제3의 후보자 랠프 네이더 

등이 입후보해 조지 W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난 2000년 미

국 대선에 대한 지적을 소개한다.

 네이더가 출마를 결정하는 사전 여론 조사에서는 고어 쪽이 부시보다 우세하였

다. 그러나 네이더가 출마를 결정하면서부터 그 모습은 변화하였다. 네이더의 정

88) 참의원 홈페이지(http://www.sangiin.go.jp/japanese/goiken_gositumon/faq/a10.html)에서 인용.

89) 단 판사와 배심원 각 1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90) 단 심사 위원의 의견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

91) 사카이 (2013),浅古(2016) 등

92) 전문적으로 말하면, 2가지 옵션만 존재하는 단순 다수결만이 익명성, 중립성, 긍정적 응답성을 충족하는 유일한 사

회선택 함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ay, 1952). 즉, 일정한 전제하에 선택이 2가지인 경우에 단순 다수결은 최선의 

투표 제도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선택의 폭이 2 개라도 제반 사유로 단순 다수결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가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96조에는 ‘이 헌법의 개정은 상, 하원의 총 의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

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고되어 있다. 미국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원의 3분의 2가 필요로 인정할 것이 조건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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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주장은 고어 후보에 가깝기 때문에 네이더가 고어의 표를 잡아먹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투표의 정신’이라고 한다. 격전인 선거에서 네이더는 고어의 표를 

치명적으로 먹었다. 투표의 균열이 일어난 결과 부시는 어부지리로 역전승을 거두

고 2001년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93).

 여기에서 보는 바처럼 단순 다수결에서는 텃밭을 같이하는 같은 선택 사항이 다

수 있는 경우 표가 깨진다. 결과적으로 그 이외의 선택지가 선택되기 쉬워진다는 

특징이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과거 미국 대선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소개한 비례 대표제와 2회 투표제

를 시작으로 보르다 투표, 콩도르세 방식, 승인 투표 등 다양한 투표 제도가 제창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즈너와 와일에 의한 '래디컬 마켓(급진적 시장)'에서도 

제창되고 있는 ‘2차 투표’가 주목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음 보고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보르다 투표에 대하여 소개한다94).

 보르다 투표 및 단순 다수결 투표는 일반적으로 다른 결과가 된다. 이것은 단순 

다수결 투표에서는 유권자가 1표밖에 행사할 수 없는 반면, 보르다 투표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의 투표 제도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르다 

투표는 일반적으로 표 균열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유사한 텃

밭을 가진 후보자가 2명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양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르다 투표에도 약점은 있는

데95) 동시에 표의 균열에 강점을 가지는 등의 특징도 간파할 수 있다.

 이 투표 제도는 장-샤를 드 보르다(Jean-Charles, chevalier de Borda)가 

1770년에 고안한 설계(Gehrlein & Lepelley 2017)에서 명명되었다. 무엇보다도 

보르다가 이 제도의 첫 고안자라는 것은 아니고, 라몬이었지만(Ramon Llull, 

1232-1315) 니콜라우스 쿠자누스(Nicolaus Cusanus, 1401-1464) 등에 의해 

여러 번 (재)발명된 바 있다가(Clark et al., 2012) 보르다가 발표한 방안이 프랑

스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을 선택할 때 사용되어 현재에도 이 투표 제도는 보르다

의 이름을 따라 명명한다. 이러한 투표 제도는 현재, 슬로베니아, 키리바시, 나우

루 등 일부 국가 (Hao & Ryan, 2016)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장 자크 루소는 공동체(국가)의 성원인 인민이 총체적으로 가지는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표현하였다. 루소 자신은 다수 결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의지를 ‘전체

93) 사카이 (2018)p.1에서 인용

94) 이론적으로 채점 규칙(주)안에 보르다 투표가 콩도르세 승자를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ewenhizen 1992) 시뮬레이션에 근거하면 보르다 투표의 결과는 콩도르세 방식에 의한 결과와 승인 투표의 결과

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rrill, 1988). 때문에 많은 투표 방식 중에서 보르다 투표를 선택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틀리다. 채점 규칙은 첫 번째 표에는 ○점, 두 번째 표에는 ○점 ...와  같이 포인트를 준 다음, 

획득 총 득점이 높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투표 방식이다. .단순 다수결은 채점 규칙의 일례이며, 첫 번째 표에 1점, 2 

번째 이후의 투표에 0점을 부여한다. 
95) 예를 들어 복제라는 전략적 옹립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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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로 명명하며 이를 ‘일반의지’와 구별한 다음 일반의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

한 내용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콩도르세를 시작으로 많은 학자들이 가급

적 일반의지를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하여 그 절차에 대해 검토를 거

듭 진행해 왔다. 이번에 소개하는 바와 같은 투표 제도의 구조는 그 검토 절차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완전무결한 투표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사회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더 좋은 제도를 매일 연구하는 것이다.

Ⅵ. 선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국제참관인의 확대96)

 다수의 선거감시보고서들은 다른 요인들보다는 선거 당일 벌어지는 명확한 불법

행위에 더 많은 감시비중을 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법 선거의 요소

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전선거의 부정행위이다. 공공자금의 부적

절한 사용, 선거운동의 부자유, 미디어 통제 및 제한, 협박 행위 등과 같은 것이

다. 둘째 사전선거 관리의 문제이다. 투표자등록과 투표자 정보에 관한 문제, 선

거관리위원회의 관리행태, 기술적, 절차적 문제 등이다. 셋째 선거일 당일의 명백

한 부정행위이다. 득표수 부풀리기, 투표함에 대한 사전접근, 투표자가 아님에도 

투표자로 가장하는 행위, 이중투표, 투표권 매매, 협박 등을 말한다. 넷째, 선거당

일의 관리에 관한 문제이다. 선거의 규칙과 투표소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

하지 못하거나 해이한 투표 칸막이 관리인들, 투표를 위한 긴 대기시간, 선거인명

부상의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에 대한 문제 등을 말한다.

 선거참관인들은 전략적으로 투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보고서에서 당일 투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OSCE와 유럽연합은 한 선거를 동시에 

참관하였고 유럽연합은 선거 당일의 부정행위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한 반면

에 OSCE는 상당한 수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보다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법의 중대위반율을 더욱 높아지게 된다. 

 카터센터와 같은 비정부단체와 UN, 유럽평의회, 유럽의회 등과 같은 범정부적 

감시기구들은 또한 선거당일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 전체의 적정성을 가장 해

치는 요인으로 간주하며 기타 관리상의 문제와 선거 이전의 문제는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국제적인 선거기준은 눈에 보이는 선거 

당일의 문제들 즉, 비밀투표의 원칙, 평등투표의 원칙과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의 행사권 등을 보다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국제원조는 하나의 정치관계의 표식이며 선거감시인을 두는 것과 

같이 좋은 거버넌스는 국제원조와 기부의 필요조건이 된다. 캄보디아, 케냐, 짐바

브웨는 이러한 국제원조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2000년 짐바브웨에서 

96) Judith Kelley, Election observers and their biases, Journal of Democracy, 2010, pp. 162-163,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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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상대였다. DIEM(Dataset on 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의 데이터에 따르면 선거감시인들은 국제원조 수혜국의 선

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동시에 한 국가가 더많은 국제원조를 받을수

록 그들의 선거 또한 더 많은 감시를 받게 된다. 선거가 열리는 해의 이전 해에 

미화 10억달러 이상을 원조받은 국가들에 파견된 70개의 선거감시단 중 77퍼센

트에 해당하는 54개의 선거감시단이 당해 선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0억 달러 미만의 원조를 받은 국가들의 경우 선거감시단의 

62퍼센트만이 그 선거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이 선거는 국내적인 차원을 넘어 국

제참관인들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Ⅶ. 선거 당일 참관인의 역할 확대

 1. 투표소 밖과 투표소 입장이후의 참관97)

 단기참관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투표소 현장 밖과 투표소 주변의 일

반적인 환경을 감시해야 한다.

 ○ 투표소에 어떤 선거운동 용품들이나 선거운동 활동의 징후가 있는가?

 ○ 투표소 주변에 군중들이 있는가? 만일 투표자들이 그들의 투표 차례를 기다

리고 있다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그 군중들이 투표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가?

 ○ 투표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인당하는가?

 ○ 경찰이 현장에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가?

 ○ 투표소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가? 장애인이 주위의 보조 없이 투표소에 입장

할 수 있는가? 

 2. 특별투표절차98)

 1) 군인투표

 일반적으로 군인이 비밀투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과 함께 투표

하기 위하여 그들은 병영 또는 기지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그러한 환경에서 만일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군인투표 절차는 일부 단기참관인들의 감시를 받는다. 왜냐

97)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ODIHR), Election Observation Handbook, ODIHR, 

2010, p. 72.

98)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ODIHR), Election Observation Handbook, ODIHR, 

2010,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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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군인들은 특히 쉽게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협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그들의 상관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도

록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상관들은 투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군인들에게 

지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병원, 퇴직자 아파트 및 감옥 투표

 특별투표시설이 병원, 퇴직자 아파트 또는 감옥, 기타 수용소에서 일부 참관인들

이 특별투표소를 방문하도록 배정받는다. 수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투표 자격을 상실하지만 재판을 받기 이전에 수용된 개인들은 여전히 

투표권을 가진다. 병원의 환자와 노인들 그리고 감옥 내 수용자들 또한 투표에 있

어서 협박을 받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동식 투표함

 많은 나라들은 나이가 많거나 아프거나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투표자들의 요

청에 따라 이동식 투표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동식 투표함은 보통 최소 2명의 

투표관리인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 가능하다면 그 두 관리인들은 서로 다른 정치

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모든 투표소에 이동식 투표함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동식 투표함을 사용하는 투표자들은 투표소 내의 칸막이

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게 된다. 일부 단기참관인들은 이동식투표

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투표절차에 접근성을 가진다. 그들은 선거인명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투표자들이 이동식 투표를 할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동식 투표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4)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일반적으로 단기참관인들이 항상 사전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감시가 허가된다면 투표용지의 개봉과 개표에 참석하

기 위하여 참관인들은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들을 선거일 이전에 보안

화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참관인들이 일일 투표율의 기

록이 투표소 투표결과 프로토콜에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표함의 적정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보안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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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재자투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부재자투표제가 흡수 폐지

되었지만, 우리나라 사전투표제의 내포적 핵심은 역시 부재자표에 있으므로 최근 

외국에서 논의된 부재자투표 상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자투표란 투표자가 등록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

하는 것을 허가하는 절차이다. 투표자들은 대개 등록된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증

명서를 발급받는다. 이러한 증명서는 부재자 투표자로 하여금 선거 당일 다른 투

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 부재자투표는 투표 절차에의 접근성을 확

연하게 증가시키지만 부재자 투표 증명서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복

수의 부재자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참관인들은 

어떠한 조건에서 투표자가 부재자투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투표자가 어느 

장소에서 부재자투표를 행사하는지, 그리고 만일 투표자가 부재자 투표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어떻게 투표소에서 결정하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Ⅷ. 개표 참관과 개표상황표작성99)

 유럽에서 개표는 선거 절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단계이고 매우 세밀하게 참

관해야 한다. 모든 단기참관인들은 개표상황표 작성 절차의 참관과 같은 다른 책

무를 배정받지 않는 한 개표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참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표는 투표소에서 이루어지며100) 단기 참관인들은 투표소 폐쇄 절차를 참관하도

록 배정받은 투표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개표과정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한

다. 원칙적으로 개표참관을 실시하는 투표소들은 무작위로 선택된다. 단기참관인

들은 투표소의 폐쇄와 개표 절차에 관한 수많은 구체적인 질문을 포함하는 특별 

양식의 설문조사지를 작성한다.

 개표는 투표용지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집계됨으로써 투표자에 의한 선택을 반영

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경험상 선거 부정행위는 실제 투표과정보

다는 투표 결과의 개표상황표 작성 또는 개표하는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단기참관인들은 개표와 개표상황표 작성 기간에 특별히 더 많은 경계심

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표소의 폐쇄와 개표의 상세한 표준절차가 존재한다. 개표과정은 보

통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투표함을 봉인하면서 시작된다. 단기참관인이 모든 투표

99)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ODIHR), Election Observation Handbook, ODIHR, 

2010, pp. 79-82.

100)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표는 개별투표소에서 이루어진다.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개표되지 않는 경우에 중앙 개표소

로 이를 운송하며 이는 가시성과 인증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운송과정에서 하나의 참관인 팀이 모든 투표용지함과 

함께 있어야 하고 투표용지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표용지의 보안을 위한 절차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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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및 기타 투표에 필요한 자료를 집계하는 양식을 작성하는 동안 투표함은 계

속 봉인된 상태이어야 한다. 종종 미사용 투표용지들은 투표함 개봉 전에 무효화

시키기도 한다. 그 후에 투표함을 개봉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투표용지를 개표

한다. 투표관리인들은 투표함 내 투표용지의 숫자가 선거인명부의 서명 숫자와 일

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단기참관인들은 그들의 임용 전 브리핑에서 배운 개표 절차

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는다.

 만일 동일한 투표소 내에 이동식 투표함이 있다면, 개표는 이동식 투표함 내 투

표용지의 수와 고정 투표함 내 투표용지의 수가 각각 결정된 이후에 개표를 시작

한다. 이 계산이 끝나고 이동식 투표함의 투표용지들은 나머지 투표용지와 함께 

섞은 이후에 개표가 시작된다. 이러한 예방적 절차는 이동식 투표함 내의 비밀투

표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투표 결과는 투표소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각 투표소 밖에 투표 결

과를 게시하는 것은 좋은 관습이다. 모든 정당과 후보자의 대표들이 당해 투표소

의 결과지 또는 프로토콜의 공식적인 복사본을 수령할 경우에 이 절차의 투명성

과 무결성은 보다 강화된다. 이 경우 결과의 공식적인 사본은 개표에 대한 참관인

들의 서류와 함께 핵심팀에 즉시 전달된다. 만약 투표소의 공식적인 결과를 수령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기참관인들은 그들이 개표를 참관한 투표소의 전

체 결과를 신중하게 주목해야만 한다. 단기참관인들은 비록 법률상 참관인이 그렇

게 하도록 허용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프로토콜들에 서명하지는 않는다. 

 

 1. 개표에 관한 이슈들

 단기참관인들은 다음의 절차가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단기참관인

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출해야 한다.

 ○ 개표가 투표소 사무원들에 의해 수행되는지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

되었는가?

 ○ 선거사무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투표용지를 정연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개표하고 있는가?

 ○ 내국인 참관인들의 적절한 참여 등 개표를 투명한 환경에서 수행하는가? 참

관인들이 투표용지의 확인란을 포함하여 개표의 모든 측면을 명확하게 감시하고 

있는가?

 ○ 등록된 선거인의 수가 실제 투표행사 표의 숫자와 일치하는가?

 ○ 미사용 투표용지가 개표 이후에 보안화, 무효화, 파기가 이루어지는가?

 ○ 개표에 있어서 투표자의 의지가 명백한 경우 그 투표용지가 유효하다는 원칙

을 지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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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들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무효화되었는가? 무효한 투표용지

가 적절하게 집계되고 재검표를 위하여 보관되는가?

 ○ 무효 투표용지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가?

 ○ 투표용지에 투표의 비밀성을 해치기 위한 비정상적인 표시가 있는가?

 ○ 투표소 관리인들은 개표과정과 결과에 동의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동

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 어떤 논쟁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는가?

 ○ 공식적인 개표기록이 개표의 마지막에 정확하게 완성되었는가 그리고 모든 

권한자들의 서명을 받았는가?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대표와 다른 국내 참관인들이 투표소에 대한 프로토콜의 

공식적인 복사본을 가질 수 있었는가?

 ○ 투표소에 해당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공개 게시되었는가?

 ○ 전화로 결과 또는 특징을 보고하거나 이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경찰 또는 보

안관계자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가?

 ※ 인지해야 할 문제들

 

 ○ 투표함의 개봉 이후에 표기된 투표용지를 넣는 것

 ○ 투표용지의 무효화

 ○ 선거인명부 서명의 수보다 투표함 내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것과 같이 불일

치하는 경우

 ○ 선거인명부에 복수의 동일한 서명이 있는지

 ○ 지방정부 공무원, 제복을 입거나 평범한 옷차림의 보안요원 또는 신원이 불확

실한 개인 등 비허가인이 개표에 개입하는 행위

 ○ 개표 사무원과 감독관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투표소 관리인들 또는 참관인들의 배제

 ○ 기표된 투표용지와 투표용지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참

관하는지

 ○ 미사용 투표용지의 보관에 있어서의 보안성

 ○ 투표소에서 완성되지 않은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지 여부

 ○ 투표소 결과가 펜이 아닌 연필로 공개되었는지 여부

 ○ 투표소에서 공식적인 투표 결과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 후보자 대표 또는 참관인들에게 공식적인 투표 결과의 복사본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2. 개표상황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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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궁극적으로 투표소가 공개한 결과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개표상황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투표용지가 개표된 이후에 투표

소의 투표 결과들은 대체로 지역의 투표 결과를 개표상황표로 작성하는 상급 선

거관리위원회에 전송되고 이후에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된다. 개표상황표 작

성 절차는 반드시 참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 절차이다. 단기참관인들은 투

표소에서 개표상황표작성 센터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당 투표소의 공식적인 투표 

결과와 다른 투표 용품들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표소의 투표 결과

가 전체 개표상황표 작성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참관인들은 

투표용지와 다른 투표 용품들의 이동이 얼마나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투명하게 실

시되었는지를 평가해야만 한다.

 몇몇 경우에 단기참관인들 중 특수팀은 개표상황표작성 센터의 절차를 참관하도

록 배정받는다. 그 목표는 개표상황표 작성 절차의 각 단계를 감독하고 개별투표

소의 결과부터 국가적 수준의 결과까지 모두 이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선거감시

단은 교대업무를 편성하거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수팀을 고용한다. 만일 

단기참관인들이 선거 결과의 개표상황표 작성을 참관하기 위한 특수팀에 배정된

다면 그들은 참관 실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교육받는다.

 때로 선거 당국은 컴퓨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예비결과를 전송하기도 한다. 선거

감시단은 개표상황표 작성 절차가 완전히 투명하고 참관인들의 확인을 허가했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적 절차에 대하여 능숙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에 더욱이 참관인들은 가능하면 그 절차를 감독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전

송받는 유관 기관의 도장과 서명을 받은 선거 결과지의 사본을 수령한다.

 결과의 개표상황표 작성은 모든 단계의 선거관리에 있어서 확인 가능하며 투명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성의 관점에서 선거 절차의 비밀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표상황표 작성의 각 단계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즉시 공개된다. 개별투표소

의 상세한 투표 결과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인들과 참관

인들이 개별투표소의 결과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개표상황표작성 과정에서 또한 투표 용품들의 개표상황표작성 센터로

의 이동 과정 중 보안의 취약성, 합리적 이유가 없는 지연행위, 개표상황표작성 

센터 도착 이전에 지방공무원들을 거쳐 선거 결과가 이동되는 경우, 지나치게 많

은 사람들로 복잡한 곳에서 개표상황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거 결과를 전

송하는 장소가 공개되지 않아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 선거 결과를 바꿔치는 경우, 

개표상황표작성 센터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비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의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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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선거참관인과 선거감시단의 책임에 대한 메커니즘101)

 1. 책임의 기준

 선거감시단을 구성하는 국제기구들의 법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법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에는 다른 책임의 메커니즘을 적용하게 된

다. 정치적 책임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적 책임으로 이해되어 왔다. 선거감시단 

차원에서 정치적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감시단은 공적 

영역에서 고도로 정치화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치절차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들은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선거감시단은 기술적으로 책임을 갖는다. 즉, 그들의 전문지식

과 비정파적인 판단이 그들의 책임에 대한 주요 기준이 된다. 

 2. 국제참관방법론을 통한 책임102)

 유럽연합과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채용한 방법론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2005

년부터 2007년까지 유럽연합은 더 상세하고 일관된 기준을 유럽연합 선거감시단

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제기준과 맥을 같이 하는 선거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

제참관의 방법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은 유럽연합 선거 참

관 핸드북 2판의 발행을 통하여 지난 2008년에 채택되었다.

 유럽의 민주제도인권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는 1996년 이래로 선거 참관 방법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첨

병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ODIHR은 유럽연합 선언서에 반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 등 선거 참관 방법론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일부 

유럽안보협력회의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 개별참관인의 책임103)

 유럽연합의 개별참관인은 최고참관인 또는 선거감시단 핵심팀의 한 구성원으로

부터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는 참관인의 적격성을 평

가하고 개별참관인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진

101) Anne van Aaken and Richard Chambers,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2009, p. 23.

102) Anne van Aaken and Richard Chambers,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2009, p. 25.

103) Anne van Aaken and Richard Chambers,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2009,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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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평가는 참관인의 임시파견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공유되며 

그들 중 다수는 본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서 일한다. 핵심팀 구성원들과 장기참관

인들은 또한 그들의 선거 평가 및 결론에 대한 사후 브리핑에 참석하여 참관기술

을 검토 및 평가받아야 한다. 비록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지명할지라

도,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낸 참관인들은 재고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참관

인이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참관 실시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유일한 효과적인 해

결책은 그 사람을 해고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참관인이 선거감시단의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4. 선거감시단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의 평가104)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책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선거감시단이 책임을 지는 

대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선거감시단은 선거감시단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들을 파견하는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회원국, 선거 실시국가의 정

부, 그 국가들의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일부 책임 메커니즘은 몇몇 선거구

들에 대한 선거감시단의 책임을 강화시킨다.

 선거감시단의 책임에 관한 주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첫째, 선거감시단의 보고

서의 발행과 의문점을 유발하는 선거의 평가에 대한 이유의 기술은 선거감시단이 

모든 선거구들에 지는 책임의 메커니즘이다. 그리하여 국제법협회의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선거감시단의 결정에 대한 부분적인 투명성이 존재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선거감시단에 대한 주간보고서는 비록 그것이 큰 영향

을 끼친다 하더라도 오직 내부적인 것에 불과하다. 국제기구와 국제기구의 회원국

만이 그 영향을 받으며 선거 실시 국가의 선거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부분적

으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투명성도 부여되지 아니하지만 이는 국내법

상 매우 흔한 일이다105).

 둘째, 선거의 평가는 선거인단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한 방법론이 존재할 경우

에만 이루어진다. 선거감시단이 선거를 판단하는 때 그들이 확인해야 하는 평가항

목에 책임을 지닌다는 점에 있어서 이 ‘필요한 것(desideratum)’이 법규조항에 적

용된다. 유럽연합과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선거감시단이 평가할 상세목록을 보다 정

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해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공공이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핸드북을 발행하였다. 그 확인목록들이 한 선거가 국제기준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이슈들을 

104) Anne van Aaken and Richard Chambers,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2009, pp. 26-29.

105) Anne van Aaken and Richard Chambers,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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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기 위하여 설계된 반면에 선거감시단에게 충분한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각 국가의 차별화된 선거절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감시단

을 파견하는 국제기구가 선거감시단의 평가목록을 규정에 따라 지시해서는 안된

다. 선거감시단의 평가에는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그 평가목록 또한 덜 상세화

하며 그 책임 또한 좀더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선거감시단의 판단은 정치적 의

문의 원칙의 일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중재인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

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보고서의 발행과 같은 내부 평

가 메커니즘은 국제기구가 선거감시단의 재량의 한계와 그 기술적 타당성을 설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106).

 더욱이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선거 참관 방법론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선거

감시단에게 그들의 판단의 이유와 사실을 제공해 준다. 이는 또한 보다 높은 객관

성과 비편파성을 보장해준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의 선거감시단은 선거를 판단하

는데 있어서 그 자신의 기준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복수

의 선거감시단을 구성하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이다. 국제법협회의 보

고서는 참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로서의 투표

실시 국가를 포함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선거이슈들의 평가목록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공지와 평가’라는 규칙제정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참관인들을 위한 실

시법의 적용은 모든 선거구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한다. 이는 각 참관

인을 재지명하지 않음으로써 참관 부정행위 또는 선거법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관

료제적인 책임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하나의 강화된 통제 메커

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107). 

 

 5. 결론 및 전망108)

 선거감시단은 국가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들은 선거를 통한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한다. 

그들의 평가는 그들이 감시하는 국가에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방식으로 선거감시단은 막강한 실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 

책임이 수반되는가? 지금까지 선거감시단의 책임에 대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평가하였다. 선거감시단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참관인들

106) Anne van Aaken and Richard Chambers,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2009, pp. 26-27.

107) Anne van Aaken and Richard Chambers,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2009, p. 27.

108) Anne van Aaken and Richard Chambers,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200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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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과 자격기준, 선거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의 일관성을 유

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분야에 있어서 유럽연합과 유럽안보협력기구는 

국제기구들의 책임과 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그들이 

선거감시단에 대한 이슈들을 보다 정묘하게 공식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

한 이슈들은 선거참관의 세계에서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비정부조직기구(NGO)들

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관방법론과 유럽의 선언문에의 광범위한 긍정적 지원들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커뮤니티가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으

로 발표하는 일이 차후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 국제행정법상의 메커니즘과 일반

적인 기준의 책임을 비교하는, 책임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틀은 선거감시단의 

책임에 대한 다음단계를 실행하기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Ⅹ. 유권자교육

1. 일본의 정치 능력 향상을 위한 주권자 교육 개혁109)

 1) 일본의 주권자 교육의 배경과 과제

 논의에 의한 합의 형성에 있는 여론을 통해 정치·행정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

서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정치능력(정치적 판단력과 비판

력)110)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교육은 60년 안보 투쟁을 배경으로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의 취급이 제한되어 왔다111).

 이에 따라 현재 유권자의 거의 대부분112)이 주권자 교육 ‘공백 세대’가 되어 버

렸다. 것이 정치능력의 저하와 낮은 투표율의 주요 요인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과제이며 ‘공백 세대’에 대한 주권자 교육의 재실시와 함께 젊은 세대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권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8세 선거권과 주권자 교육 현황

 일본의 주권자 교육의 효과적인 해결책 방안의 하나로서, 주권자 교육·시민권 교

육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13).

109) 일본 공익사단법인 2018. 05. 경제동우회 2017년도 정치·행정 개혁위원회 활동보고서, 4~6. 

110) 일본 총무성 2011 “상시 계발 사업의 본연의 자세 등 연구회 최종 보고서”

111) 1960년 고등학교 학생회가 학교 밖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문부 사무차관 통지가 발행되고 

1969년에는 학원 분쟁의 격화로 고교생이 개인으로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교육부 초

중등국장의 통지가 나왔다.

112) 2015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에서의 주권자 교육을 받은 세대를 제외한 유권자라고 정의한다.

113)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연구 2004『사회계층화와 분열의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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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에는 총무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주권자를 목표로 해~새로운 무대 ‘주권자 교육’으로」114)를 간행하고 사회 참여 

촉진과 정치 능력의 향상을 위한 참여 학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15년 6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인하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수립되

어 ‘18세 선거권115)’이 도입된 것에 이어 문부과학성은 "정치와 선거의 이해뿐만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도 취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스스

로의 판단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116). 따라서  주권자 교육은 "사회의 사건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주권자를 성장시키는 것"이다117). 또한 

‘18세 선거권’의 도입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교실에서 유권자와 비 유권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상황을 초래하고, 쌍방의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주

권자 교육에 바람직한 환경이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교육 콘텐츠(선거연수원 온라인교육포털118))의 

활용

 우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가 되고 정

치에 변화를 도모하는 비판적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한다.

 둘째, 민주주의의 탄생과 작동원리를 게임의 규칙에 빗대어 이해하며 법을 지켜

야 하는 이유를 알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즉 준법정신을 다진다.

 셋째, 공동선의 개념, 즉 전체의 조화 속에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받는 공동선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선의 과제들을 찾아 토론을 통해 해

결책을 제시한다. 

 넷째, 공공도덕과 시민윤리 실천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공도덕의 준수가 나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깨달으며 개인의 자유와 공공도덕이 충돌할 때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기심 때문에 공공도덕이 지

켜지지 않는 상황을 용의자의 딜레마에 비추어 생각한다.

 다섯째, 책임이 나의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책임을 다할 때 나

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토론한다. 이러한 토론에서 개인의 자유와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에 관하여 생각한다.

 그밖에, 글로벌 시민과 시민사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책임의식

114) 일본 총무성 2011“상시계발사업의 본연의 자세 등 연구회 최종 보고서”

115) 2015년 6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인하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수립되어 2016년 7월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적용되었다.

116) 일본 문부 과학성 통지 2015“고등학교 등의 정치적 교양 교육과 고등학교 등의 학생에 의한 정치적 활동 등에 대

하여”

117)일본 총무성 2017 『주권자 교육의 추진에 관한  회의』의 정리

118) http://portal.civic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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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르며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와 실천 방안을 생각하고 토론한다.

 이러한 기존의 선거연수원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교내 반장 및 회장 등의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주며 각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의 수준에 맞는 인식을 갖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서양국가 특히 오스트리아의 16세 투표 사례처럼 

법적으로 모든 고등학생의 투표를 법제화하지는 않더라도 선거와 일상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점진적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선거시민의식을 고양하며 궁극적으

로는 투·개표의 최적화를 확보하여 민주시민 역량을 고도화한다.



제5장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Ⅰ. 2020.4.15 총선 의혹

 1. 문제의 외연

 2020. 4. 15.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은 유령표

 ○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의혹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자수

 ○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한 흔적 발견

 ○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부실 관리

 ○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등 발생

 ○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

 ○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 동작구선관위 투표용지 파쇄 의혹

 ○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발견

 ○ 정규 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 전국에서 다량 발견

 ○ 접힌 흔적이 없는 돈다발형 투표지 다량 발견

 ○ 정상 기표된 투표지가 재확인대상으로 분류

 ○ 투표용지는 남양주시, 선관위 직인은 의정부시,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부적정

 ○ 투표지 보관상자 위원장 봉인 해제 후 재봉인

 ○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 증거보전 집행 시 비례대표투표지 미제출

 ○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 투표함 은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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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서버 폐기로 선거조작 증거인멸

 ○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결과 조작

 ○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 선거장비는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사용

 ○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

 ○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 존재

 ○ 투표지분류 시 후보자 혼입 발생

 ○ 투표지분류기 고장으로 교체

 ○ 투표지분류기에 불필요한 고성능 칩 2개 탑재

 ○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결과 조작 

 2. 쟁점의 확인

 1) 선거일 투표용지

 (ⅰ) 투표용지 작성‧인쇄

 구·시·군선관위는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하여 

인쇄소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동안에는 정당추천위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인쇄감독반이 인쇄소에 상주하여 투표용지 인쇄상태를 감독한다.

 ⅰ) 인쇄소에서 투표용지가 유출될 가능성

 가.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동안 인쇄감독반이 해당 인쇄소에 상주하여 정확한 매

수만 인쇄되도록 관리·감독하고, 투표용지 인쇄감독 점검일지 작성을 통해 매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면 인쇄원고 등을 삭제·파기하고 잘못 인쇄되거나 

훼손된 투표용지 등은 현장에서 위원 또는 직원 입회하에 폐기하므로 투표용지가 

유출될 수 없다.

 (ⅱ) 투표용지 보관‧송부‧교부

  투표용지를 송부하기 전 투표관리관이 직접 확인한 다음 포장하여 봉함·봉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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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구·시·군선관위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관

리관에게 인계한다.

 (ⅲ) 투표함 봉쇄 및 특수봉인지 부착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

을 끼운 다음 특수봉인지를 부착하고,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

참관인 각 1명이 서명한다.

 2) 개표

 (ⅰ) 개표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전부를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는 집

중개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ⅱ) 개표소 설치

 통상 구‧시‧군 선관위는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하지만 개표사무 수행에 필요한 넓

은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구‧시‧군 선관위 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

소를 설치할 수 있다.

 (ⅲ) 개표소 출입의 인적 범위

 

 구‧시‧군 선관위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한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

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
인수과정, 개표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정당‧후
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 선관위

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ⅳ) 개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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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투표함 접수, ⅱ)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ⅲ)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ⅳ) 투표지 심사 및 계수119) ⅴ) 개표상황표120) 확인 ⅵ) 위원검열 ⅶ)개표결과

의 공표 ⅷ) 개표결과 보고 및 공개의 과정을 거쳐 개표를 진행한다.

 (ⅵ) 투표지 보관‧폐기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지, 빈 회송용봉투, 투표관계서류 등을 해당 선거 당선인

의 임기중 보관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대한 쟁송121)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쟁송이 종료된 경우에

는 구‧시‧군 선관위의 결정으로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ⅰ) 개표과정에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상태의 비례대표투표지 발견

  사실을 확인하였다.

 (ⅱ) 이와 같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ⅲ)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된 것이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ⅳ )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4) 정규 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 

 (ⅰ)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불균형한 투표용지, 색상이 다른 비례대표 투표용지 

119) 투표지 심사계수기란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투표지 심사와 계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이며 시중의 일반 계수
기와 달리 계수 속도가 느려 계수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20) 2차원 바코드(QR코드) 투표지분류기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경우 개표상황표 우측 상단에 2차원바코드(QR코
드)가 표시되며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총 52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종류(2), 선거일(8), 구‧시‧군 선관위
(4), 선거구(8), 투표유형(2), 읍‧면‧동(6), 투표구(9), 기초의원선거구(7), 투표용지교부수(6)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
러한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개표결과 보고 시 읍‧면‧동, 투표구, 투표용지교부수 등의 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용하고 있다. 스캐너를 통해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면 보고시스템에 읍‧면‧동, 투표
구, 투표용지교부수 등 정보가 표출되고 보고담당자가 입력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후보자별 득표상황, 무효투표
수 등을 입력한다.
121)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선거인은 선거무효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나 당선무효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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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규 투표용지로 볼 수 없는 투표용지가 전국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 좌우 여백 불균형(대전 동구, 대구 중구남구), 하단 여백 불균형(춘천·철원·화

천·양구갑), 투표용지 색상의 차이 (서울 성북구, 구리시)

 (ⅱ)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시중에서 사용되는 라벨 출력용 프린터로 용지의 좌

우여백이 달라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용지 급지 시 용지가 똑바르게 들어갈 수 있

도록 용지 급지 가이드(앞, 뒷 부분)를 고정하여 사용하고 롤용지의 출렁거림을 

완화시키는 댐퍼(damper) 부품이 프린터 후면에 장착되어 있다. 

 (ⅲ) 또한, 사전투표 장비 배부 전 투표용지 좌우여백이 맞게 출력되도록 중앙위

원회에서 장비 점검 시 용지 급지 가이드를 조정하여 배부하고 있다.

 (ⅳ) 좌우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는 ① 용지공급 시 용지 급지 가이드를 조

정하여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갔거나, ② 용지를 끼우는 소켓이 틀어져 있거나, 

③ 용지의 출렁거림을 완화시키는 댐퍼 부품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 ④ 장비 운반 

중 충격에 의한 프린터 내부 헤드 부품의 위치가 변경되어 사용 시 발생할 수 있

다.

 (ⅴ) 하단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는 롤용지가 거의 소진되어 투표용지발급

기가 투표용지를 절단하기 전에 롤에 남아있는 용지가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

 (ⅵ) 비례대표투표용지는 잉크젯프린터의 3가지 색상(빨강, 파랑, 노랑)의 조합하

여 연두색 바탕색을 인쇄하나 ① 잉크노즐의 일부가 막히거나, ② 잉크 카트리지 

불량 등으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ⅶ) 향후 장비적 보완 검토,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롤용지 교체시기, 

장착 후 점검 등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ⅰ)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ⅱ)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를 기반으로 하는 전

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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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

므로 해킹이 불가하고,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투‧개표보고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ⅳ) 또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는 개표가 종료될 때마다 개표소 내부에 게시·첩

부하고 있고, 개표참관인과 언론에도 제공하는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

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과 대조하여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집계 과정에서 조작은 있을 수 없다.

 6)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ⅰ) 투표지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

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 혼입될 수는 없다.

 (ⅱ)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외의 후보자 기호, 정당명 란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가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ⅲ) 투표지분류기에 사전투표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

센서가 있고, 운용장치(노트북)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수와 후보자별 득표

수를 특정 IP로 전송한다. 

 7) 선거관리의 부적정성

 투․개표 절차에 많은 인력의 참여로 일부 과정에 다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

을 수 있다. 이것이 단순 실수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수

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투표지보관상자 관리 부실

 (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투표

지보관상자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ⅱ)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보관상자 소요수량을 예상하여 미리 제작하였으나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일부 선관위에서 예상한 수량을 초과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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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족분이 발생하였다.

 (ⅲ) 이에 해당 구·시·군선관위는 개표사무원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빵 또는 야식

상자를 투표지보관상자로 대체 사용한 것이며, 투표지는 규정에 따라 봉인하여 안

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ⅳ) 투표지 보관상자의 규격이나 모양이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투표지 보관의 중

요도를 고려하여 상품의 상자 등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물품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Ⅱ. 선거상 문제점의 외연에 대한 대응 

 1. 선거일반

  (ⅰ) 감염병 위기 상황 선거관리 매뉴얼 연구·제작·보급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였으나 감염병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ⅱ) (사전)투표소 확보 시 고려사항

 (사전)투표소 접근성 편의를 고려하여 1층 투표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

도심지는 공동화 현상으로 행정복지센터(신축건물 2층)외 적정한 장소가 없고, 접

근편의를 고려하여 1층으로 변경한 일부 사전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율 상승으로 

대기인원이 많아 건물밖에서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ⅲ) 선거사무보조원의 주52시간 근무시간 규정 준수

 선거사무보조원의 업무량 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중 업무량이 집중되는 선

거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52시간 근무시간 관

련 특별연장근로 사후 신청방안이 선거일 후(4. 16.) 시달되어 현재 「근로기준

법」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에 포함시켜 주 52시간 적용 제외 대상으

로 분류토록 개선입법을 추진하는 중이다.

 2. 선거인명부

 (ⅰ) 선거인명부 작성 감독기관 역할의 한계 및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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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감독권한은 위원회에 있는 반면, 선거

인명부 작성은 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위원회가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활용의 적정성, 오류 여

부 등 실질적 감독의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 직원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감독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투표구 신설·변경, 선거권 없는 자 등이 

선거인명부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

다.

 이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

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등록시스템 활용 과정의 전반적 절차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ⅱ) 거소투표신고 가능 군인·경찰공무원 대상 특정

 군인·경찰공무원의 경우 사전투표나 선거일투표가 불가능한지 등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일일이 전화 등으로 확인

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국방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부대 등(사서함 번호)을 사전에 지정·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선거인명부 비고란 기재사항 개선을 통한 투표용지 교부오류 예방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인명부 비고란에는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

는 자의 신분(국외부재자, 비례대표선거권자, 기초단체장 선거권자 등)만 기재되

어 있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교부 담당자의 착오 교부 발생 개연성이 존재한다. 특히 ‘국외부재자’로 기재된 

경우 선거일 투표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교부하고, ‘국외부재자(귀국투표자)’

로 기재된 경우 모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또한 국외부재자가 귀국투표신고 후 

사전투표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사전투표한 경우 위 1번의 사례

와 달리 ‘국외부재자’로 기재된 경우 투표용지 미교부, ‘국외부재자(귀국투표자)’로 

기재된 경우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만 교부해야 함에도 ‘비고란 기재사항’은 동일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선거인의 신분’만을 기

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해야 할 투표용지를 병기하는 등 ‘투표용지 교부 담당

자’ 또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인명부의 직관성을 제고하여 착오 교부 등 물

의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당해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권 유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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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후보자등록

 (ⅰ) 졸업증서·수료증 원본 제출 시 보관 방법

 (예비)후보자가 최종학력증명서로서 졸업증·수료증 원본을 제출한 경우 등록 공

고 후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으나, 위원회가 원본을 보관해야 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적어 보이고, 오히려 보관 

중 분실·훼손 등의 위험부담만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비)후보자가 최종학력증명서로서 졸업증·수료증 원본을 제출한 경

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원본은 즉시 반환하고 사본을 등록서

류에 첨부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ⅱ) 후보자등록사무 매뉴얼의 기탁금 접수관련 유의사항 

 후보자등록사무 매뉴얼(20쪽)의 기탁금 접수관련 유의사항에서 무통장입금표상

의 입금자 명의가 (예비)후보자 성명과 다르거나, 입금자 명의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기탁금 납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ATM기기를 통한 계좌이체 

영수증의 경우 입금자의 명의가 표시되지 않고 위원회에서 개설한 기탁금 납부계

좌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입금자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탁금 납부 확인서는 입금자의 명의가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다른 경

우에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등록사무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한다.

 (ⅲ) 후보자등록신청서류작성 프로그램의 모델화

 후보자등록 시 대부분의 후보자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프

로그램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각종 오류 발생 시 후보자 측에 

‘해당 프로그램은 후보자등록서류 작성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오류내역을 확인한 후 수정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위원회 신뢰도가 저

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을 작성

하면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업무 간소화, 형식적 요건의 정확성 담보

가 가능할 것이다.

 병역사항의 경우 소집 해제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만기제대(육군이병)’로 

표출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여 수기 수정(매번 한글로 변환하여 수기로 사용하라

는 안내에 후보자 측 항의 빈번)하는데, 많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류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오류 사례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서



- 98 -

류 작성 후 별도의 수정과정(파일 추출 후 수정 입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

선한다. 특히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납세액 등이 없는 경우 ‘없음’, ‘해당없음’, 

‘0’, ‘-’ 등 그 의미가 유사하나 혼동될 수 있는 문구 및 항목은 프로그램에서 명

확히 하는 등 등록신청 서류의 통일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거소·선상투표관리

 (ⅰ) 법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기준 실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안내문 및 거소투표신고서 발송대상, 시

각장애인 명단 확보 기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구·시·군청에 변

경된 기준 재송부, 점자형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변경공고 등 업무의 혼선이 초

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과 같이 법개정 등으로 선

거관리에 혼선이 예상되는 부분은 조기에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방안 정비를 시

달하여야 한다.

 

 (ⅱ) 선상투표지 우편 접수 관련 전산시스템 

    

 선상투표지 접수 시 ‘선거관리시스템’ 접수 처리 및 ‘선상투표시스템’ 투표지 송

수신현황의 우편접수 처리를 다른 시스템을 통해 하고 있어 선상투표시스템의 접

수 처리 누락 시 각 시스템 간 접수일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선거관리시스

템’ 의 접수 처리 내역이 ‘선상투표시스템’ 의 투표지 송수신현황과 연계될 수 있

도록 개선함으로써 해결한다.

 5. 사전투표관리

 (ⅰ) 투표개시 상황 보고 등 간이화

    

 사전투표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명부단말기 담당사무원은 사전투표 준비완료 상

황보고를 하고 6시 정각에 다시 ‘투표개시’ 보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투표진행 전 

보고가 2회 진행되고 있어, 단순 ‘투표개시’ 보고 지연으로 각종 의혹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전투표 시작·진행이라는 본연의 상황에 집중하기 

보다 ‘투표개시의 정확한 시각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업무처리에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투표준비가 완료되면 ‘투표 준비완료 상황’ 보고만 진행하고 투표개

시는 선거일 투표와 같이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시선언으로 개시하되, 사전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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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을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개시’ 버튼을 클릭함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중앙위원회 일괄 통제로 6시 정각부터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ⅱ) 온라인 교육(회의) 시스템 구축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예정된 집합교육이 취소·축소·연기되어 확산 추이를 지

켜보며 순회·분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업무량이 가중되고 사전투표장비 교육 특

성 상 대면교육 이외의 대체 교육 방안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신종 바이

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 대비 및 비대면 교육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선거관리시

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회의)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ⅲ) 사전투표소 설치 시설에 대한 보상책 마련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시설도 다수있고 통

신망이 반영구적으로 설비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소 설치 사례금 외에 다른 보상책 

미비되어 있으므로 통신망이 설치된 장소를 소유·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에 시설유

지 사례금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7. 투표관리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인구 감소 및 버스회사 경영상의 이

유 등으로 대중교통 1일 6회 이내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편의 제공차량 이

용자수의 감소 추세, 사업용 차량의 부족, 차량 임차요금의 배정 예산 초과 등으

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제공기준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나 사전투표가 정착되고 자

동차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를 6회 이내에서 3회 

이내로 하향 조정, 직전 선거 이용 인원을 고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운행횟수 및 

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8. 개표관리

 (ⅰ) 금융기관을 통한 개표사무원 추천 방법 간이화

   

 금융기관을 통한 개표사무원 추천 요청 시 일반인 개표사무원 신청서(편람 별지 

제7-3-2호서식)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 등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하여 조합이나 금융기관도 관공서와 동일하게 공문에 의한 개표사무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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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시 일반인 개표사무원 신청서 징구를 생략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ⅱ) 무효투표 사유분석 대상 사전 지정

   

 매 선거 종료 후마다 특정 개표단위를 선정하여 무효투표 사유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이 되는 개표단위를 뒤늦게 통보하여 이미 창고 등에 쌓아둔 투표지 

보관상자 중 해당 상자를 찾기 위한 어려움이 반복되므로 무효투표 사유분석의 

대상이 될 개표단위를 사전에 지정·통지하여 개표 종료 후 투표지 보관상자 보관 

시 대상 상자를 따로 구분되게 적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ⅲ) 위장전입자 개표방법 개선

    

 위장전입자가 (사전)투표한 회송용봉투(또는 별도 봉투)는 개봉하지 않고 “무효

처리 투표지 대체전”을 작성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 운반용기에는 ‘위

장전입자 봉투’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운반용기에는 “무효처리 투표지 

대체전”을 담아 처리함에 따라 사례별 무효처리방법이 상이하여 업무처리 복잡하

다. 따라서 거소·선상, 관외투표 등 회송용봉투안 투표지 무효처리 요령과 동일하

게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고무인을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개표절차의 통일성

을 기여하도록 한다.

 9. 재외선거관리

 귀국투표 신고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가능하고, 코

로나19에 따른 귀국투표신고자수 증가(136명)로 귀국투표신고서 접수 후 관련 업

무 처리(귀국투표결정 통지, 읍･면･동위원회 통보, 선거관리시스템 보고, 통합명부

시스템 반영) 등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귀국투표 신고대

상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국내도착한 자로 한정되므로 신고기한을 선

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하고, 신고사실 통보도 선거일전 2일까지 일괄 통지 하도

록 편람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0. 선거관리시스템의 운영

 

 (ⅰ) 정당·후보자용 선거관리시스템 “임시저장” 신고·신청 건수 

    

 정당·후보자용 시스템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신고·신청 업무 중 접수요청, 접수

완료 건수만 확인 할 수 있어 사용자가 “임시저장” 상태인 신고·신청에 대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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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청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법정신고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처리상태가 “임시저장”인 신고·신청 건에 대하여 시스템 메인화면에 건수로 표

시하거나, 접수 요청하도록 경고창을 표출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여 적기에 신

고·신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ⅱ) 투·개표보고프로그램 입력방법 간소화

 7시부터 17시까지 총 11회에 걸쳐 투표진행상황 보고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계산한 투표자수를 선거(지역구·비례대표·재보궐)마다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13시부터는 우편투표접수의 수를 시스템 2개 메뉴(우편투표관리와 재

외사무)에서 수기로 합산하여 별도란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처리가 복잡하

다. 

 따라서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매시간 투표자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준으

로 1회만 보고하고, 우편투표접수수도 관내사전투표수와 마찬가지로 자동 입력되

도록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이를 개선해야 한다.

 (ⅲ) 외부 사용자용(정당·후보자용, 읍면동용) 시스템 바로가기 

 정당·후보자용 또는 읍면동용 선거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접속주소를 주소창에 

수기로 입력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즐겨찾기 등록을 하는 등 외부 사용자들은 

시스템 접속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초기 접속 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생성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

다.

 

 (ⅳ) 전자결재시스템 문서 발송 시 일부 읍·면·동위원회 수신 불능

    

 천안시의 경우 행정구역과 선거관리구역이 상이하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기안한 

문서는 ‘선거관리구역’를 기준으로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한해 문서가 전송되도록 

설정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 관리’ 등 관련 문서 

전송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구역과 선거관리구역이 상이하므로, 전

자결재시스템으로 문서 발송 시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선거관리구역 외에도 행정

구역 관할 읍·면·동위원회에도 문서가 발송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ⅴ) 선거인명부 표지 선거명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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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선거인명부 출력 시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투표구의 선거인명부 표지 선거명

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로 출력되었다. 동시선거 실시 투표구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등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명이 출력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는 시점이다.

 Ⅲ. 일반적 논의

 1. 문제의 제기 (김효연)122)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시켜주는 제도로 통치기구를 구성하고 권한의 민주적 정

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는 투표행위와 결과만이 아닌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헌법에서 

규정된 선거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주권자

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선거의 결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제요건이다. 특히  

개표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의 확보는 선거의 결과의 왜곡이라는 문제를 야기하

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되짚어 볼 때 투표결과의 조작등을 통한 선거부정이 

자행되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투표결과 및 선거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본 발표문에서 투

표와 개표에 있어 적정성 확보라는 테제하에서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의 확보를 매우 중요한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개념은 상당히 다의적이기

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등장하는 공정성 혹은 적정성이라는 단어는 그 불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의 조치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이 선거부정으로 얼룩진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주권자의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과정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것 

만큼,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여 운영되서는 안된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과 

이에 기반한 선택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과정에 전반에 걸친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과 적정성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이 오히려 주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선택의 과정을 제한하는 

제한논리로 적용될 수도 있다. 때문에 발표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선거관리의 공정

한 관리와 적정성 평가의 기준(혹은 지표)이 개념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제시될 필

122) 박사(헌법)/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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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또한, 2020.4.15 총선의 쟁점이기도 한 개표과정에서의 적정성 확보 방안의 강

구는 지난 총선 이후에 불거진 부정개표 의혹과 같은 문제의 예방과 관련하여 매

우 중요한 사안이다. 투표와 개표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절차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법제도적 장치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미비할 경우 이에 대

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은 먼저 개표의 방법과 참관인123)의 문

제이다.

 현행의 개표는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전자투개표기 방법을 활용124)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현행의 개표의 방식을 수개표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년 3회 지방선거부터 투표지 분류기 등을 개표사무

에 사용해왔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3월 31일에 공직선거법 제

170조 위헌확인125) 등에서 공직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123)  제181조(개표참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개표참관인으로하여금개률소안에서개표상황을참관하게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개표참관인은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관할구역안에서실시되는선거에참여하는정당은8인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후보자와무소속후보자는4인을선정하여선거일전일까지당해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하여참관하게하

되, 신고후언제든지교체할수있으며개표일에는개표소에서교체신고를할수있다.<개정1995.4.1., 2000.2.16.>

  ③제2항의규정에의한개표참관인의신고가없거나한정당또는한후보자가선정한개표참관인밖에없는때에는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선거권자중에서본인의승낙을얻어12인에달할때까지선정한자를개표참관인으로한다.<개정1995.4.1.>

  ④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선정한개표참관인은정당한사유없이참관을거부하거나그직을사임할수없

다.

  ⑤개표참관인은투표구에서송부된투표함의인계·인수절차를참관하고투표함의봉쇄·봉인을검사하며그관리상황을참관할수있

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개표참관인이개표내용을식별할수있는가까운거리(1미터이상2미터이내)에서참관할수있도록개

표참관인석을마련하여야한다.

  

  ⑧개표참관인은개표소안에서개표상황을언제든지순회·감시또는촬영할수있으며, 당해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개표

소안또는일반관람인석에지정한장소에전화·컴퓨터기타의통신설비를설치하고, 이를이용하여개표상황을후보자또는정당에

통보할수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정당의개표참관인은4인씩,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2

인씩(12인이하인경우에는참관인수의2분의1씩) 교대하여참관하게하되, 한정당또는한후보자가선정한개표참관인모두를함

께참관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한후보자가선정·신고한개표참관인모두를함께참관하게

할수있다.<개정1995.4.1., 2000.2.16.>

  ⑩삭제<2000.2.16.>

  ⑪제161조(투표참관)제7항의규정은개표참관인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투표참관인"은"개표참관인"으로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서식기타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124) 제178조(개표의 진행<개정 2011.7.28.>)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7.>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4.1.17.>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4.1.17.>

  ⑤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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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

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한 바 있다.12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 등의 방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의 있는 것으로 합리성심사를 통해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본 결정의 내용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기의 사용은 보조장치에 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도 그 사용의 범위가 보조수단인지 주된 수단

125) 헌재 2015헌마156, 2015헌마1172, 2016헌마37(병합)

126) * 참고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의 개표에 투표지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한 것이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제2

항 및 개표절차에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그리고 앞으로 실

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

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개표 행위가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기계장치 등

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을 기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

다.

   또 투표함을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및 장래 제20

대 대통령 선거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각하 부분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들은 투표함 송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 의해 어떠한 기본

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투표함 송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표 행위는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투ㆍ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

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라며 “따라서 개표 행위는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 위

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그 자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기계장치 개표와 관련 헌재는 “투표지분류기 등 이용 문제는 선거권 자체의 제한이라기보다, 선거권 행사를 위해 요

구되는 개표절차를 입법을 통해 형성하는 것으로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

돼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이 됐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작업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서 사람이 장시간 계속할 경우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나, 기계장치의 경

우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개표 조항은 사람에 의한 수개표 작업을 기계장치 등으로 보조

할 수 있게 해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그에 따른 선거결과의 신속한 확정,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

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투표지분류기 등은 심사ㆍ집계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개표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수작업 

개표의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투표지를 분류해 주는 보조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개표결과의 공표 전에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돼 있어, 

개표 조항에 근거해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상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ㆍ검열이 완전히 배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이 투표지에 직접 기표하는 투표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투표지분류기 등은 투표 완료 후 기

표된 투표지의 분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투표행위 자체를 전자기기에 직접 해 실물 투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 전자투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

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 이후에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헌재는 “또한 투표지분류기 등의 이용은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예산 및 인력 절감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공직선거법은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표참관인, 관람인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며 “이

를 종합해 볼 때, 개표 조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합

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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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으로 인

해 투표결과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는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심사로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기 사용의 조건, 범위, 방식등은 명확하게 법률로 확

정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투·개표 분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우리는 일제식민 치하에서 벗어난 광복이후 미 군정을 거치면서 성숙되지 아니

한 민주주주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부정선거의 역사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3. 15 부정선

거127)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

하여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창설 초기 선거업무

는 투․개표관리 등 법정사무에 한정되었으나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계기로 선거전반에 걸친 공명선거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별로 따로 두었던 선

거법을 1995년 하나의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면서 

투표 및 개표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 성숙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

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2002년 개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

고를 위해 ‘투표표지분류기’를 처음 사용하고,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 되었다.

 개표과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되고, 투표과정에 사전투표가 본격 도입되면서 패

자측을 중심으로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

로 조기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중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미리 준

127) 1960. 3. 15.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을 부통령 만들기 위해 선거운동은 물론 투표와 개표까지 

선거 전반에 걸쳐 아래와 같은 부정을 자행하였다(선거 70가지 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

 ○ 자유당 선거유세 군중 동원을 위해 음식점 등 모든 영업점 강제 휴업명령, 민주당 장면 후보 선거유세 

참여 방해 목적으로 일요일 등교령(대구) 등을 하였다.

 ○ 내무부장관 최인규가 각 도지사와 경찰국장에 ‘부정선거 지령서’를 하달하였다.

  - 3인 또는 5인씩 짝지어 기표하고 자유당원에게 검사 받는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 투표소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에게 위협을 주는 완장부대 투입

  - 총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자에게 기표하여 투표 개시 전에 투표함에 투입

 ○ 투표함 바꿔치기 등 개표 부정을 통해 이승만, 이기붕 득표수가 총 유권자 수보다 많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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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프로그램에 의해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요지의 ‘더 플랜’128) 영화 개봉 

상영되었으며, 시민단체를 주장하는 ‘시민의 눈’에서 선관위에 상주하면서 모든 

선거 과정 감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통령선거 종료후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선거부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역시 선거에서 진 보수측 일부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와 투표 및 개표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

선거 의혹129)을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일이 7개월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중앙선

관리위원회 청사 정문앞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천막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선거때마다 많은 나라들이 선거과정을 참관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시스템

을 배우는 등 우리나라의 투표 및 개표 등 선거절차 시스템의 우수성은 세계 각

국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원인으로는 SNS 등 정보통신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시민단체 등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그 권한이 커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와 정당·후보자 중심으로 치러지던 선거에서 이제는 일반유권자와 시민단체도 선

거의 중심주체로 활동하게 되었다.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과정과 결과에 불복을 의미한다. 우수한 선거시스템을 갖추

고 있음에도 선거결과 불복의 원인은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으로 보

여진다. 과거에는 정당과 후보자만의 이해가 필요하였다면, 이제는 선거에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일반 유권자와 시민단체를 적극적 이해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유권자와 시민단체 등의 선거과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 통합선거법 제정된 이후 설치된 선거방송위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

외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

다.  

 반면, 투표 및 개표 관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외에 일반유권자와 시

민단체의 참여를 배제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통해 

이들의 적극적인 투표 및 개표 참관의 보장이 필요하다.130)

128) 김어준이 제작한 ‘더 플랜’에 대하여 뉴스타파와 더 플랜 출연한 KAIST 교수, 아이오와주립대학교 김

재광 등도 뉴스타파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1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보수단체 등에서는 사전투표와 투표 및 개표과정의 아래 사례를 주장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주장 중에 있다.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의 개표결과가 바뀌었다.

  ○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 정규 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 전국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 접힌 흔적이 없는 돈 다발형 투표지 다량 발견되었다. 

  ○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등

130)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협회 추천을 받은 일반유권자를 



 아울러 투표 및 개표 과정외에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운동 관리절차 등 선거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거당사자와 유권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Ⅳ. 공직선거법 개정시안 

 공직선거법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

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고도화 실현을 위한 아름

다운 선거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0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투·개표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외한다)는 선거의 투·개표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투·개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개표지원단을 둔다.

② 투·개표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

고 전문성있는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투·개표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투·개표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⑤ 투·개표지원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의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

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

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개표사무참관단’을 구성 운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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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고 투표지원단 소속

원 1인 이상을 입회하도록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지원단 소속원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2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2조(개표관리) ③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의 재적위원(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

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개표지원

단 1인 이상을 참석하도록 한다.



 제6장 맺음말

 2019년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지가 167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

성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8.00점으로 23위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의 다섯가

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하며, 한국이 기록한 8.00점은 ‘결함있는 민주

주의’의 수준에 해당한다. 2010년 같은 조사의 결과 20위에 올랐던 것에 비하여, 

차츰 순위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투·개표관리의 불완전성은 선거관리시스템의 비민주성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제도만으로 정착되지 않으며 좋은 시민과 좋은 거버넌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능동적 실천이 전제될 

때 공고화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민은 이에 필요한 의식과 역

량을 갖추어야 한다. 민주적 제도와 기구가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시민이 그 제

도와 기구에 생명을 불어넣을 의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식

품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정착되지 않으며 시

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능동적 실

천이 전제될 때 공고화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의 핵심역량을 내면화하고 시민적 주체성을 함양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사회통합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으로 작용한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정치의 과정과 내용을 

채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용. 타율성에 의한 ‘위로부터 주어진 민주주의가’가 

아닌, 시민의 자발성에 근거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이 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적 정치문화의 구축과 민주주

의 공고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 방향과 방법 등이 형성되었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민교육의 3대 주요 요소를 사회‧도
덕적 책임성, 공동체 참여, 정치적 문해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개혁에 대한 연구는 확고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나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발

전될 수 있다. 선거 변화에 관한 다수의 문헌들은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 산업 민주주의에서의 개혁에 관한 정치문제들을 분석해 

왔다. 최근에는 그 초점이 아직 확고하지 못한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체계 디자인을 



설명하는 데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에서 선거개혁은 국가적 아젠다이자 학문적 범주를 넘어

서 가술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전히 ‘투입’보다는 오

히려 ‘산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개혁은 아무리 그것이 정치과학에서 

미지의 영역일지라도 설명이 요구되는 현상이다. 여기서 그 게임의 민주주의적 규

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속에서 선거체계를 고정 요소로 취급해 

온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인정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본질적으로 선거부정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역사적 변

천과 입법화 과정에서의 논의에 주목하여 볼 때 선거운동 방법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체계와 선거비용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체계가 있다. 

정치 개혁기에 정당 운동 방법으로 다양한 규제가 추가된 반면, 정당의 지출 선거 

비용은 특별히 규제되지 않은 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선거공영제가 중시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투·개표 분야의 최적화 적정성 요구는 선거관리 기술의 

진보와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선거공영제에 의한 선거 운동은 원칙이지만, 공영제는 보조적인 것에 그치고 있

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현황에 비추어 볼 때 투개표분야의 적정성 확보

문제가 현안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안과제를 가시화함으로써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상과 당위로서의 선

거권과 피선거권의 기회균등과 함께 정당간의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것

이며, 나아가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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